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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 3 -

< 강기윤 의원 > 보험정책과

1. 건보공단 횡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채권등록부서와 지 부서 분리, 시스템상 주 변경 제한, 채권담당 직원의 

책임보험 보장한도 증액, 계좌 등록․변경 결재권한을 실장으로 상향조정

 * 담당자 : 보험정책과 박재홍 사무 (044-202-2702)

○ 의원님의 대안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 건보공단은 이번 횡령사건 발생 이후 지급계좌 등록․변경 결재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시스템과 연계하여 예금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절차를 긴급히 보완하였습니다(9.25～27).

○ 아울러, 지난 9.25(일)부터 10.7(금)까지 2주 간 횡령 사건과 관련된 

건보공단 업무 및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별감사 결과 토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동 대책을 수립할 때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을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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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자살예방정책과

2. 방문정신건강 상담 강화 등 살해 후 자살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자살 방정책과 김지윤 사무 (044-202-3891), 심지혜 주무 (044-202-3894)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살해 후 자살의 원인․경로․자살경고 신호 등을 심층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 유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행동 양상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법

  ** 지난 7년간(’15.~’21.) 심리부검 총 952건  살해 후 자살 1건 → 연간 2∼3건 

실시 계획 (심리부검 담인력 17명 증원, ’23. 정부안 비 3.5억 증액 필요)

○ 또한, 모자보건센터(여성), 서민금융진흥원(신용불량자), 복지관(노인·

장애인·가족) 등 유관기관 협조로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문정신건강상담을 위한 자살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여성(55.6%), 배우자 살해 후 자살은 노인(62.6%) 

비 이 높으며, 부채 등 경제문제(20.6%)가 주요원인 차지

  ** ’22년 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 담인력은 467명(’23년 정부안: +33명)

→ 방문상담실시 등을 해 260명(센터당 1명) 증원, ’23. 정부안 비 26억 증액 필요

○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계 등 민간 

부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3. 정부안 민간협력예산 7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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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사회서비스정책과

3.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해임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前 사무총장의 업체 유착 의혹에 대한 모금회의 감사 축소

의혹과 관련, 모금회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지연 사무 (044-202-3211), 박다솜 주무 (044-202-321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前 사무총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복지부는 모금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前 사무총장이 

해임되었음(7.13.)을 보고받았습니다.

○ 업체 유착 의혹 및 이에 대한 모금회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모금회 감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복지부 감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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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4.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지속되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의 의혹에 

대해 복지부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장우성 연구 (044-202-2865), 진은  주무 (044-202-2866)

○ 국가 지원을 받고 의도적으로 사적 이득만을 취한 후 개발을 

중단한 기업에 대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14개 기업* 중 개발 중단한 기업은 총 4개(백신 2, 치료제 2)이나,

 *  (백신)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큐라티스, HK이노엔, 아이진, 에스티팜(총 9개)

 *  (치료제) 셀트리온, 녹십자, 웅제약, 동화약품, 샤페론(총 5개)

  - 녹십자를 포함한 3개 기업(녹십자, 대웅제약, 제넥신)은 정부 과제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후 자체 개발단계에서 개발을 포기한 경우이며,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내에 개발을 중단한 기업은 1개(HK

이노엔)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제재 

대상(환수, 참여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 신법 제12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1조 등

    ** 최종 ‘미흡’ 등  부여, 4개 등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극히불량’ 등 만 

제재 상(국가연구개발 신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다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의 연구수행,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

되었는지 평가용역을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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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5.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료) 보육사업기획과 김은경 서기 (044-202-3562), 김 성 주무 (3563)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정책과 정미희 사무 (044-202-3551), 이상하 주무 (3555)

1) 민간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인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 내년 정부예산에 기관보육료 단가를 3% 인상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추가적인 보육료 인상은 예산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 ’22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3) 보육료 100% 지급 기준 일수 완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 현재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 보육료 전액, 

10일 이하인 경우는 50%, 5일 이하인 경우는 25% 지원 중입니다.

  - 10.11일부터 현장체험 학습, 다문화가정의 해외 친지방문 등을 

출석일수로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확대하여 보육료 추가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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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위한 추가 교사 채용 필요시,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필요성과 관련하여

○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교사 수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아동 수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 수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방식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5)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시 

어린이집 평가 등급 요건 변경 필요성과 관련하여

○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결과 최상위등급을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같이 검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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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사회서비스정책과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재원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운용의 

적절성 여부와 수익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지연 사무 (044-202-3211), 박다솜 주무 (044-202-321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년 이상 운용한 재원(자산)*은 재원 

성격 상 예치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 보증  등 기본재산, 기 성 모 수입(기부자 의사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정해진 용도에 사용되는 기부 ) 등

○ 모금회의 성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 감사를 시행할 경우 감사결과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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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보험급여과, 의료정보정책과

7.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디지털치료기기 등의 국내 시장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 여과 조  사무 (044-202-2733), 의료정보정책과 박은경 사무

(044-202-2926)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법률 통과 등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우리부는 식약처 및 유관기관과 인공지능 및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현장 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비침습적인 혁신의료기기(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통합심사·평가를 통한 기간 단축(390일→80일)

 

  -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기술특성에 맞는 별도의 등재 관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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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 국민연금정책과

8.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의 신중한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국민연 정책과 김제  사무 (044-202-3602), 유승은 주무 (044-202-3605)

○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단계부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은 

현재 SK 주식회사와 계약체결(’22.7월) 후 구축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 사업 초기 분석·설계부터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감리사업(필수) 외 

전문 정보화 PMO*(프로젝트 관리조직)을 추가 운영 중(’21.7월~)입니다.

     * 시스템 구축과제 반에 해 공정 리 등 리·운 을 담하는 총 조직

○ 향후 개발·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리스크 관리 계획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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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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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노인정책과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장비 공급 지연, 종사자 인력부족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담당자 : 노인정책과 이태경 사무 (044-202-3459), 곽기홍 주무 (044-202-3454)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공급 지연은 장비 개선*에 따른 검증 

지연, 반도체 등 부품 수급 문제 및 코로나 19에 따른 댁내 

방문 일정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부 장비개선 요구사항) 이더센서 주 수 개선(24GHz → 60GHz)으로 2인 

이상의 다인 생체 정보  낙상 검출 등이 가능해지며, 감지거리  정확도 향상

  - 부품 수급 문제는 해소하였으며, 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해 

10월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제조시설 증설, 설치 인력 

추가 확보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 종사자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장비 대수 증가에 따라 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인력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 각종 수당은 운 비에서 지 할 수 있고 시·군·구에서 여건에 

따라 추가 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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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2. 비대면 진료 업체 의약품 처방 현황 점검 및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 필요성, 닥터나우 면허대여약국 관련 

사실관계 파악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정책과 신  사무 (044-202-2412), 채민정 주무 (044-202-2418)

약무정책과 양 형 사무 (044-202-2486), 진희진 주무 (044-202-2491)

□ 비대면 진료 의약품 처방, 가이드라인 등 관련

○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처방 현황 

점검 및 플랫폼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비급여 의약품 등의 처방 현황 확인은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계 등과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제도화 이전이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이 어려운 

등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의료법·약사법상 근거가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조치가 가능하므로, 위법 사례가 

확인된다면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한 플랫폼 관리 

방안에 대해 의료계 등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 면허대여약국 관련

○ `22.7월 면허대여 등이 의심되는 3곳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중 한 곳은 불법개설 약국으로 의심되어 수사의뢰, 

사실관계 파악 중입니다.

  - 닥터나우 업체의 불법행위 등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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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노인정책과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 중점돌봄군 문제, 

처우개선 관련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노인정책과 윤재성 사무 (044-202-3460), 양한슬 주무 (044-202-3461)

○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수행기관 사업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 「민간 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용

  - 향후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중점돌봄군 분류 기준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 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22.9∼12, 건보공단 통합돌 센터)

  - 향후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생활지원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합니다.

  -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종 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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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사회서비스정책과, 인구정책총괄과

4. 민간 주도 돌봄서비스 고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돌봄기본법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길원 사무 (044-202-3212), 허지원 주무 (3208)

           인구정책총 과 이정민 서기 (044-202-3363), 임지혜 주무 (3371)

○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맞벌이부부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의 창의‧기술을 활용하고 영세한 제공기관을 지원하여 

규모를 키우거나 서로 연계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청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사업은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기존 법률 및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고,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별도법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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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보육정책과

5-1.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정책과 성지은 사무 (044-202-3552), 강지  주무 (044-202-3553)

○ 어린이집 선임교사 시범사업은 ’22.10월 현재 13개 시·도에서 

500여명이 채용되어 지원중입니다.

  - 향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23년 사업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교사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체교사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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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보육정책과

5-2. 대체교사 고용보장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입장과 대체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정책과 성지은 사무 (044-202-3552), 강지  주무 (044-202-3553)

○ 대체교사의 고용보장 및 처우가 개선되어야 수급이 원활해지며, 

보육교직원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앞으로도 대체교사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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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보육정책과

5-3. 2023년 대체교사 인원감축 및 예산축소 이유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정책과 성지은 사무 (044-202-3552), 강지  주무 (044-202-3553)

○ 어린이집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18년부터 대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 다만, 대체교사 수급과 관련 지역별 여건 차이 등으로 ’21년도 

불용액 비율 38.2%인 등의 사유로 정부예산안이 조정된 바,

 * (’20 산) 3,436명 → (’21 산) 4,136명 → (’22 산) 4,836명→ (’23정부 산안) 3,923명

  -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대체교사 인건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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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보육정책과

5-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정책과 임성필 사무 (044-202-3541), 권순우 주무 (044-202-3542)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므로, 위탁체 선정심사를 강화하고자 올해 8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하였

습니다.

  - 공적 성격을 지닌 사회서비스원,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심사 평가시 

가점 등 우대조치를 두었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 평가에서 D등급(최하위)을 받거나, C등급을 

연속해 받는 경우 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높은 공적 소양과 운영 역량을 지닌 주체가 수탁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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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보육정책과

5-5. 담임교사 외 보육교직원(보조교사, 연장교사, 조리원, 운전원 등)이 

연차휴가 사용시 대체인력 지원 제한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정책과 성지은 사무 (044-202-3552), 강지  주무 (044-202-3553)

○ 현재, 대체교사는 연가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

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보조교사, 조리원, 운전원 등) 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관련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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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보험약제과

6. 비급여 항암신약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약제과 김민정 사무 (044-202-2752)

○ 그간 정부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연계 제도*, 

위험분담제 제도 도입,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약가 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 완료 이라도 안 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건보 용 신청 가능

   ** 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경제성 평가 생략 

  ***  제약사에서 체 약제 가 평균 액에 90% ~ 100%를 곱한 액을 수용하는 경우

      건보공단과 약가 상 생략 가능 

 ○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의 경우, ‘21년도 기준 환자수는 93만명, 

청구액은 2조9,317억원 규모로 ’18년 대비 ‘21년 환자수는 

26.6% 증가, 청구액은 53.5% 증가하였습니다.

    -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은 ’15년 이후 매년 20~30개 정도 신규 

등재하고, 급여기준 확대는 20개 내외 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 새정부 에서도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기간 단축 등을 위해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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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장애인서비스과

7.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서비스과 서나  사무 (044-202-3352), 이지혜 주무 (044-202-3349)

 ○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제공기관 부족으로 인한 낮은 접근성, 제공시간 부족, 활동지원 

차감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

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활동지원 차감 축소‧폐지**를 추진하고,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인프라 확충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시간(확장형 기 ) : (’22년) 165시간 → (’23년(안)) 176시간

    ** 활동지원 차감 : (’23년(안)) 기본형 차감 폐지(△22→0), 확장형 축소(△56→△22시간)

    *** 서비스 단가 :  (’22년) 14,800원 → (’23년(안)) 15,570원(+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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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장애인정책과

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복지부 차원의 실질적 

지자체 독려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지표 내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지표 

부재하여, 관련 지표 신설 필요

   * (지표안) 시군구 처우개선위원회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

  - 지자체 장애인 복지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해 모든 시군구를 

참여하도록 운영 방법 변경 필요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박용 사무 (044-202-3285)

○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23년 평가지표 마련 시,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지표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일부 기초지자체(’20년 50개, ’21년 41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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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건강증진과

9.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선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건강증진과 윤석범 사무 (044-202-2822), 배장은 주무 (044-202-2825)

○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제품의 사용방법·특성 및 타 제세

부담금 부과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머금는 담배’는 머금는 담배의 가격·중량 및 궐련에 대한 제세

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14년 당시 ‘머 는 담배’의 표가격· 량(7,300원(비과세 기 )·11g)  궐련에 

한 제세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  부과액 결정(225원)

○ 머금는 담배는 암 유발 등 사용자 건강 위해성이 높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부담금 개선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 다양한 암(구강암, 비강암, 후두암, 식도암 등), 우울증, 심 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 만 등은 머 는 담배 매 지 

  - 우리부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규제 정책을 지속 추진·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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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장애인정책과, 보험급여과

10.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수도권 확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이효정 사무 (044-202-3287), 장애인정책과 김성  주무 (044-202-3289)

보험 여과 조  사무 (044-202-3934), 보험 여과 송서  주무 (044-202-2737)

○ 2020년 10월에 시행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소아전문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 재활치료 공급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여,

   -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기에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재활의학과 문의  소아재활 진료 의사 체 104명  48명이 수도권 근무(’17)

○ 현재 지역의 7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권역분포 및 지정규모의 적절성, 개선수가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수도권 소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에도 ‘22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사업 전환 논의 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확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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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건강증진과

11.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담배 시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금연 

정책 관련 전문가 풀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건강증진과 윤석범 사무 (044-202-2822), 배장은 주무 (044-202-2825)
건강증진과 이희정 사무 (044-202-2824), 김민재 주무 (044-202-2823)

○ 우리부는 담배사용 감소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 중이며,

     * (국가 연지원서비스) 보건소 연클리닉, 연상담 화, 병·의원 

연치료, 군인·의경 연지원 등

    ** ( 연홍보) TV, 라디오, SNS, 극장, 옥외 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인 연 유도  청소년 흡연 방 홍보·캠페인 진행

  - 이를 통해 지난 20여년 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흡연율은 지속 감소 추세입니다.

     * (성인 남성 흡연율) (’98) 66.3% → (’20) 34.0%

(성인 흡연율) (’98) 35.1% → (’20) 20.6%

○ 최근 전자담배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담배가 꾸준히 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신종담배를 기존 궐련에 준하여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 WHO에서도 신종담배를 기존 궐련과 같은 수 으로 포 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확 , 신종담배에 한 행  규제 등

  - 전체 금연사업을 연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흡연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 풀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현재 금연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역할을 수행하는 

금연정책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보건의료, 법률, 커뮤니 이션, 언론 등

  - 향후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 및 성·연령·소득별 흡연자를 정책 

수립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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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건강정책과

12. 지역사회 취약계층 영양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방문영양관리사업 시행 및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소당 2명 이상의 

영양사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요청하였습니다.

 * 담당자 : 건강정책과 유문수사무 (044-202-2808)

○ 어르신 등 취약계층 대상 전문적인 영양관리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간호사, 영양사등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로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하고 영양사의 업무로 대상자 영양평가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사 는 한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운동 문가, 치과 생사, 양사, 

사회복지사, 북한이탈주민 상담사, 간호조무사, 약사, 자원 사자  행정보조 등

    ** ‘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방문건강 리)

  - ‘22년부터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만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채용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인력에 대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50:50)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보건소당 2명 이상의 영양사 충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방문건강 리 인력의 인건비 규모를 ’18년 이후 2,041명

(보건소당 약 8명)으로 동결 

  - 이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인력 중 영양사의 인건비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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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질병정책과

13. 만성콩팥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질병정책과 녕경 주무 (044-202-2506)

○ 고령화로 인해 질병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재 만성콩팥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만성콩팥병 인식개선 

사업, ▲일차의료기관용 만성콩팥병 임상진료지침 개발, ▲혈액

투석 적정성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만성콩팥병 뿐만 아니라 질병·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성

심부전,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포함한 주요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방  리를 한 통합모형 개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  임  교수. ’22.7.~’22.11.

○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의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등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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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질병정책과

14. 심부전의 중증도를 반영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질병정책과 신태환 서기 (044-202-2509), 유채원 주무 (044-202-2511)

○ 심부전 치료의 질적 제고와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심부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재 심부전 질환(I50)에 대해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일부부담하는 산정특례를 

적용 중이며, 

  - 심부전 질환 중 희귀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이 있으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부전의 중상병 코드 등록, 전문진료질병군 포함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심부전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전국 14개 심뇌

혈관질환센터 예방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 조기 증상 및 증상 발생시 내원 방법 등에 대해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 중이며, 

  - 적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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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요양보험제도과

15. 간호조무사 수가 개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활성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요양보험제도과 원 한 사무 (044-202-3493), 손옥연 주무 (3505)

○ 방문간호 제도 개선을 통해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급여는 간호사 또는 경력요건 

및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이때, 간호사 가산은 전문인력(간호사) 배치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 간호사 고용을 통한 방문간호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방문

간호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가산은, 간호

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가산금으로,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급되는 간호사 

가산금과는 그 성격이 상이합니다.

○ 간호조무사에 대한 가산 변경은 방문간호 이용에 대한 영향, 

장기요양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간호사에 대한 가산금이 직역간 

전문성 차이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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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장애인서비스과

16.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서비스과 서나  사무 (044-202-3352), 이지혜 주무 (044-202-3349)

 ○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

활동서비스 시간 확대*, 활동지원 차감 축소‧폐지**를 추진하고,

  -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연장 등을 검토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시간(확장형 기 ) : (’22년) 165시간 → (’23년(안)) 176시간

    ** 활동지원 차감 : (’23년(안)) 기본형 차감 폐지(△22→0), 확장형 축소(△56→△2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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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예비급여과

1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을 통한 재분배 

역할을 한 만큼, 보장성 강화는 지속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비 여과 최단비 사무 (044-202-2667), 김정우 주무 (044-202-2668)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 특히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질병의 조기 검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률) (’17) 62.7% → (’18) 63.8% → (’19) 64.2% → (’20) 65.3%

  - 다만 보장성 확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일부 

급여항목의 재정목표 대비 과다지출* 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 (’21) 뇌·뇌  MRI(연 2,053억원 비 2,577억원, 125.5%), 하복부·비뇨기 

음 (연 499억원 비 694억원, 139.1%) 등

○ 국민께서 적정하게 받고 계신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등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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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의료기관정책과

18. 요양병원 환기시설 예산 관련 수정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기 정책과 최세종 사무 (044-202-2474), 이시  주무 (044-202-2478)

 ○ 요양병원 환기·공조시설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결과에 따라 의료법령 개정(’23.上) 및 환기·공조시설 설치·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연구용역 추진과 별도로 공립 요양병원에 대한 음압설비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행안부와 협의 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음압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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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건강증진과

19.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원인 해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 (044-202-2828), 노정엽 주무 (044-202-2827)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 금년 연말까지 보호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일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밀검사비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별 검사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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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장애인서비스과

20.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서비스과 박 운 사무 (044-202-3347), 권 례 주무 (3348)

○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국 17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신규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과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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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 장애인서비스과

2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증진센터 확충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서비스과 박 운 사무 (044-202-3347), 권 례 주무 (3348)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치료 대기 해소를 

위해 시설 확충, 치료인력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안에 

거점병원 추가확충(+2개소, 10→12개소)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 언어, 미술, 음악 등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재활을 지원

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 ’22. 6.9만명, 월 22만원 → ’23. 7.9만명, 월 25만원

○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권역재활병원 확충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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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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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1-1.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이전신축, 증축 관련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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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보험정책과

1-2.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 및 부산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3자 간 협의체 진행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정책과 이용희 사무 (044-202-2715)

○ 보험자병원 설립은 국민분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 보험자병원 설립의 타당성, 지자체와의 재정분담, 

감염병 대응 필요성 등 여러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정분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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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1-3.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이전신축, 증축 관련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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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공공의료과

1-4. 상주,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공공의료과 박동희무 (044-202-2532)

○ 상주, 통영, 거창 적십자병원의 경우, 이전신축 관련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 ） 한 십자사 /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산) 3억원 / (연구기간) ’21.7월∼’22.12월 

  -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전신축 후보지, 병원 규모,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의료운영체계 연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복지부는 관련 진행상황 확인 및 제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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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2. 400병상 이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증축 계획과 2023년 예산 

세부내용은?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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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공공의료과, 보건의료정책과, 보험급여과

3.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와 관련하여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과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 여과 박소  사무 (044-202-2732), 김원희주무 (2736)

 ○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주 지역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대책,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보상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필수

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수가를 의미합니다.

  - 심장·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

고난도· 응급분야와 수요가 감소하지만 꼭 필요한 소아, 분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 가산 등 의료

취약지 지원도 함께 고려 중에 있습니다. 

 ○ 이외에도 인건비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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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재정운용담당관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재정운용담당  구미정 서기 (044-202-2321), 곽지연 주무 (044-202-2322)

○ 예비타당성조사 개편방안(9.13 발표) 및 관련 연구용역은 기획

재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 관련 최종자료는 보건복지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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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5. 지방의료원 등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지원 상한 기준 확대와 

관련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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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6-1.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의사 직종의 현원 대비 정원 부족 및 임기제 또는 계약직 

비율이 높은 문제와 관련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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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건강정책과

6-2.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사 직종의 정규직 확보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건강정책과 김보람 사무 (044-202-2807), 유 희 주무 (044-202-2809)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무직 공무원 충원율이 낮고 임기제 비율이 

높은 것은 급여 수준,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과중, 지방근무 시 

정주요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정규직 채용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실태 파악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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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공공의료과

6-3. 공공부문 의사 확충 제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공공의료과 배석훈 사무 (044-202-2541), 홍지해 주무 (044-202-2534)

○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교육부 주관),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사업 내실화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의·정 협의 등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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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정신건강정책과

7.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계획과 세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정책과 윤장열 서기 (044-202-3862), 윤정환 주무 (3857)

○ 향후 ‘(가칭)정신건강복지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시, 노동계 및 시민

단체와 함께 거버넌스 마련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소속의 별도 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정신

건강복지법 법률 개정안(김영주 의원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 복지부는 실무  논의가 자주 이루어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소속 원회 타당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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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정신건강정책과

8.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진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정책과 윤장열 서기 (044-202-3862), 윤정환 주무 (044-202-3857)

  정신건강정책과 도혜진 서기 (044-202-3866), 정유미 주무 (044-202-3863)

  정신건강정책과 김미경 서기 (044-202-3861), 오은정 주무 (044-202-3865) 

  정신건강 리과 김 범 사무 (044-202-3872)

< 2-2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필수사업으로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을 

수행 중이며, 17개 시·도에서 34개의 위기개입팀을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정신응급 상황 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

센터, 경찰, 소방 간 역할 분담 등 「정신응급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 ▴(권역정신응 의료센터) 응 치료  입원 연계, ▴(경찰·소방) 장출동, 

안 리  신속 이송,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등록·사후 리 등 

 - 정신응급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병상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 지정․운영을 목표로 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연내 4개소 추가지정 예정입니다.

   * 서울의료원,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북 원 병원, 제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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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 >

○ 감염병 동반 정신질환자 격리병상 구축을 위하여 국립정신병원, 

민간 정신병원에 대하여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 ’22년 재 5개 국립정신병원(음압격리병상 22병상, 격리병상 43병상, 68억원), 

민간 정신병원 8개소 162병상 55억원)

○ ’20.1월부터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형․수가 개발을 위하여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동 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성기 치료에 필요한 적정 시설․인력 기준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 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기 ) 13개(’20.1월)→21개(’21.7월)→31개(’22.8월)

○ 정신질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급성기‧회복기‧

만성 재활병동 등으로 구분하여 병동별 운영 지침 마련하고, 

운영을 통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정신질환자 증도 분류기분  증도별 병동 표 운 지침 마련 연구 

('21.5.3.~`22.4.29. 서울 학교 손지훈)

○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개선 및 활성화(참여 유도)를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관)
*을 실시하였으며, 인증원․

관련 전문가 등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신의료기  평가제도 발  연구  결과 활용 방안 마련(’22.5월, 한국의료질

향상학회)

< 3-3 정신질환자 권익 신장 및 인권 강화 >

○ ‘정신질환자 입원제도개선협의체’ 구성․운영(’22.3～8월)을 통하여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및 구체적 실행체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57 -

< 6-1 정책 추진 거버넌스 강화 >

○ 대통령 소속의 별도 심의기구 설치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법률 

개정안(김영주 의원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 다만, 정신건강 정책에 한 실무  논의가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을 고려할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정 수용할 정

< 6-2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 양성 >

○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직무체계 

개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 문성 강화 등을 한 제도 개선 연구(‘22.6∼’23.2월)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업무 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을 지속하였으며,

  - 종사자 고용 안정성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재정당국과 

인건비 상승 등을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3 공공자원 역량 강화 >

○국립정신병원의 기능개편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국립정신병원 조직진단  기능정립에 한 연구(‘22.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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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환자병상관리반 일반병상관리팀

9.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확정 및 적용에 대한 입장

 * 담당자 : 일반병상 리  임  사무 (044-202-2563), 안선  주무 (1912)

○ ‘21년 노·정 합의에 따라, ’21. 9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따른 감염 양상과 의료대응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기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진 보호구 착용기  변화, 일반병상 활용 확  등

○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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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간호정책과

10-1.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간호정책과 박성희 사무 (044-202-2691), 유미정 주무 (044-202-2694)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및 환자 안전 등을 위해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것은 간호인력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 직무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간호인력 적정 배치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 간호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간호인력이 의료현장

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교대제 개선 

노력 등을 지속하여 간호인력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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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의료기관정책과

10-2.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기준의 법제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기 정책과 배성진 사무 (044-202-2471), 서지형 주무 (044-202-2477)

○ 의료법상 간호사의 정원 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향후 노정합의에 따른 적정 인력기준이 마련*되면, 의료계, 시민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연구용역 (’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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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보험급여과

11. 코로나19 야간간호료에 대한 의료기관(보라매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부산 동아대의료원)의 부적절한 사용 모니터링 현황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 여과 배윤  사무 (044-202-2745), 조민정 주무 (044-202-2743)

○ 지적하신 상기 병원들의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내역은 모니터링 

중입니다.

 (단위: 회, 원)

연번 기관명 청구건수 청구금액

1 의료기관 A 4,926 66,255,140

2 의료기관 B 57,273 764,291,790

3 의료기관 C 42,231 564,669,490

 * (산출조건) 요양개시년월 2021.1.∼2022.5., 심사년월 2021.1.∼2022.8. / 보험자

종별: 건강보험, 의료 여 / 산출코도: 코로나19 야간간호료(AH120, AH130)

** 특정 요양기 별 여내역은 법인·단체 는 개인의 경 상의 정보로 기 명 비식별처리 

○ 청구된 코로나19 야간간호료가 의료기관에서 해당 간호인력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유선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의료

기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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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보험급여과

12.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 여과 배윤  사무 (044-202-2745), 조민정 주무 (044-202-2743)

○ 우리 부는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입원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호등 제 환자수 용, ’18년) 간호등 제 기 을 병상→환자 수로 개선, 

빈 병상에 한 간호사 배치 기 을 완화하여 재정 지원 실시

○ 일부 의료기관이 입원료 추가 수익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이행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 간호등  상승 기   자료 체 제출 기 : ’18년 66%, ’19년 74%, ’20년 65%

○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 

전자 방식 자료제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21년),

 - 자료 미제출, 가이드라인 미준수 기관 명단공개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행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간호차등제 개선방안 연구(’22.3.∼11./보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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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중수본 보상지원팀

13.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상지원  이하림 사무 (044-202-1883), 고명신 주무 (044-202-1889)

○ 요양원 등 확진자 발생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파견, 직접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주야간보호 

휴원에 따른 특례(급여비용 60% 보전), 감염수급자 외박비용 

인정(최대 15일간 50% 인정) 등**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추경)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직 돌  

종사자 36만명 상 1인당 20만 원씩 일시 지원(735억원, ’22.3-7월) 

   ** (장기요양재정) 코로나 기(’20.2월~)부터 코로나 응을 해 한시  

여비용 산정지침을 마련(3종 지침, 18개 항목)해 기  지

○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요양원 

등에 대해 소독비용,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상급침실이용료

(비급여) 손실 및 회복기관 손실보상(’21.11.1. 이후)을 ’20년 9월부터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손실보상  제외

  ※ ’20년 33건 209백만 원, ’21년 128건 664백만 원, ’20.9월까지 431건 2,261백만 원

○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요양원 등에 합당한 손실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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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

14. 호스피스 전문기관 제공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방안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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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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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의원 > 간호정책과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간 참여율 격차, 사업지침 준수 

관리강화 방안 및 고시 마련 문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간호정책과 김미선 사무 (044-202-2696), 박철우 주무 (044-202-2698)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의료법령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1년 연간 약 194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 아직은 지역간 격차가 존재(의료기관 참여율 대전 64.4%, 제주 15.4%)하여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의 지역별 편차 해소, 

질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의

하여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질환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모형에 대한 현장 검증 및 보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지침으로 운영 중입니다.

    *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이후 매년 개정(총 230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고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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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의원 > 정신건강정책과·정신건강관리과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 리과 김 범 사무 (044-202-3872)

1)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비전문요원의 비중이 높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일반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 최근 진주방화살인사건, 코로나19 심리지원 등의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왔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 (’17) 2,270명 → (’21) 4,074명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비전문요원이 정신건강전문

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3년 이상의 수련기간이 

필요하여 최근 비전문요원의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전문요원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요원 확보 등을 통해 전문요원의 비중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대도시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 문성 강화를 한 제도 개선 연구(‘22.6∼’2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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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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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 감사담당관실

1. 코로나 백신 도입 등 ‘감염병 대응체계’ 정책감사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감사담당  문제숙 사무 (044-202-2052), 허기렬 주무 (044-202-2057)

○ 감사원의 하반기 ‘감염병 대응실태’ 감사가 개시된다면 통상적인 

정책감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다만, 현재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감사 시기, 범위 

등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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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 장애인정책과

2.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시 현장 목소리의 반영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과 조한철 사무 (044-202-3181), 최아름 주무 (044-202-3182)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형 개발 및 지원체계 

조성을 위해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22~’24)
*을 추진하고 있으며,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장애계, 현장 전문가 등 4개 분야* 32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주거·공간 ▴건강·치료·안  ▴주간활동(일자리·돌  등) ▴발달·권익보호

○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 장애인 부모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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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 > 아동권리과

3. 보호연장아동·중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 

자립정착금 500만원의 적절성,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보호아동 자립준비를 위한 개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아동권리과 이 진 사무 (044-202-3443), 정지용 주무 (044-202-3444)

○ 그간의 자립지원 정책은 만 18세 보호종료 이후에 집중되어, 

보호연장이나 중간보호종료아동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보호연장아동과 중간보호종료아동들도 공적인 지원체계 

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자립정착금 500만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1,000만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올해 운영 초기 단계로, 전국 17개 시·도에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13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 나머지 4개소도 연내 개소 예정이며, 조속히 개소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지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호아동이 보호 중일 때부터 보호연장, 보호종료 

후까지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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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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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건강증진과

1.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구분하여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설계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 (044-202-2828), 노정엽 주무 (044-202-2827)

○ 일반건강검진(20세 이상, 성인)을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구분하여 

2030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19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이후 청년세대의 수검률은 약 70%�

수준으로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며,

  - 20-24세의 낮은 수검률은 군입대*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교나 온라인 SNS·유투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 규정상 역으로 군입 를 하면 건강보험료 여정지가 되어 국가건강검진 

상자가 아니게 됨 (건강보험법 제54조( 여의 정지))

○ 향후 관련 연구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2030세대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서비스 개발을 검토하고, 

  - 영유아 및 학생(소아·청소년),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건강

검진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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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노인지원과

2-1. 공익형 일자리 감축으로 인한 75세 이상 고령층의 복지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2-2. 민간형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장기고용 유도 방안

2-3.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부당 대우에 대한 대처 등

참여자 보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노인지원과 진, 강선명 사무 (044-202-3472, 3477), 임홍빈, 

추 정 주무 (044-202-3475, 3482)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만, 민간 취업이 힘든 후기 고령자들을 고려한 공익형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형 일자리 감축에 따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의 경우 공익형이 아닌 증가한 

민간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공익형은 

후기 고령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민간형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장기고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재 시니어인턴십은 장기 고용 시(18개월) 1회 지원금을 지급

하고(1인당 90만원) 있습니다. 향후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 장기

고용 유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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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해서 부당 대우 등 사건 발생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강화 등 대

국민 인식 개선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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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지역복지과

3. 기존 사각지대 발굴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적시에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담당자 : 지역복지과 김지나 사무 (044-202-3123), 서은경 주무 (044-202-3126)

○ 그간 사각지대 발굴·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 보건

복지부에 전담팀(TF)*을 구성·운영 중으로,

     * ‘복지 사각지  발굴·지원체계 개선 TF(1차  단장, 9.1∼)’

 - 위기정보 수집부터 발굴대상 가구 선정, 지자체 방문·확인, 지원·

연계까지 절차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도움 요청을 망설이는 가구를 

위해 ‘복지멤버십’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 위기가구 스스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및 

유선을 통한 도움요청 방법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4  보험 통합고지서  독 장에 ‘도움요청’ 방법 안내(10월~) 등

○ 또한 공공인력 외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통한 발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앞으로 일선 복지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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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자살예방정책과

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성과 개선방안 및 

자살시도자 치료비 상한액 조정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자살 방정책과 김유진 사무 (044-202-3893), 박 윤 주무 (044-202-3896)

○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확대 및 사례

관리 수행률 증대, 치료비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신규기관 참여 유인 및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 

기간 연장(現 3년 → ’23. 5년)을 추진하고, 現 실시 중인 건강

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 평가 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살시도자 평가, 사후 리 계획수립, 환자의뢰, 응 찰 수가 용

(인천시 응 의료기  21개소 참여, ’21.3.∼’23.3.) 

  - 또한, 저소득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23. 정부안 5억) 사업 

신규 실시, 사례관리자 24시간 상주 기관 확대* 등 사후관리 

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2.8월 8개 시도 10개소 → ’23. 19개소(시도당 1개소 이상) 확  계획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위험도를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 향후 치료비 지원액 상향 조정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 (국비) ’23년 정부안 5억 반 , (민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22.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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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기초생활보장과

5. 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어려운 행정용어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기 생활보장과 박우석 주무 (044-202-3053)

○ 일선 보장기관에서는 급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83종) 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공적자료 조회 및 상담 실시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 생활 보장법」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신청자가 스스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는 개선을 검토하며,

 - 불필요한 서류 요구 또는 안내 착오로 인한 신청자 불편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83 -

< 김민석 의원 > 의료인력정책과

6-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출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인력정책과 성경은 사무 (044-202-2435), 황 경 주무 (044-202-2436)

○ 보건복지부는 매년 26개 전문과목에 전공의(레지던트) 총정원 

약 3,200명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정원으로 124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이용량 변화를 고려한 전공의 정원 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 육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과목별 적정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규모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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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기초의료보장과

6-2.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가 건강보험과 동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기 의료보장과 김행미 사무 (044-202-3097), 김수아 주무 (044-202-3099)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 제공 및 서비스 질 도모를 

위해 정신과 입원 수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행위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액수가에 포함된 항목 중 약제비(‘19.6), 안전관리료(’20.11.), 

입원환자 식대와 더불어 정신질환의 주요 치료기법인 정신요법료

(’21.4.)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였습니다. 

○ 현재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내용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서비스와 

연계한 수가 수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의료 여 정신질환 수가 황 분석  수가 정성에 한 연구(고려 , 

’22.3.～12.)

 - 향후 동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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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정신건강정책과

6-3. 급성 및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정신의료기관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수가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정책과 도혜진 서기 (044-202-3866), 정유미 주무 (044-202-3863)

○ ’20.1월부터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하여 「급성기 

치료 활성화 수가 시범사업(건보․의료급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기 ) 13개(’20.1월)→21개(’21.7월)→31개(’22.8월)

 - 시범사업기관의 경우 자원 소모가 많은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보다 

강화된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 ( 성기 치료활성화 시범사업)
비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기 )

○ (시설) 폐쇄병동 내 성기집 치료병상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 단, 보호실 1개는 1인실 병실로 체 가능

 - 2병상 이상  보호실 1개는 응 입원 환자를 해 운용

입원환자

50명당 보호실 1개

○ (정신건강의학과 문의) 성기 집 치료 20병상 당 1명, 

그 끝수에 1명 추가
입원환자 60명당 1명

○ (간호사) 성기 집 치료 6병상 당 1명, 그 끝수에 1명 추가

(간호조무사 체 불가능) 

입원환자 13명당 1명

(1/2 내 간호조무사 체 가능)

○ 동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전국 확대(본사업 전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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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정신건강정책과

6-4.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평가 진행사항, 정신의료기관 

인력 기준 변경 가능성 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대한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정책과 도혜진 서기 (044-202-3866), 정유미 주무 (044-202-3863)

○ ’21년부터 금년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설환경에 대한 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 1차(’21년) 113개소, 2차(’22년) 66개소

○ ’21.3월 입원실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3.1.1.)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입원실 당 병상 수 축소(10 → 8(’21.3.5.～) → 

6병상(23.1.1.～), 병상 간 이격거리 신설, 손씻기·환기시설 설치의무 등 

⇒ 기존 의료기 의 경우 병상수, 이격거리 등 개정 규정은 ’23.1.1. 용  

○ 정신질환자와 의료인의 안전과 정신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동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정신의료기  인력기  개선방안 연구(’22.3～10월말, 건국  산학 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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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자살예방정책과

6-5.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자살 방정책과 김유진 사무 (044-202-3893), 박 윤 주무 (044-202-3896)

               자살 방정책과 김지윤 사무 (044-202-3891), 심지혜 주무 (044-202-3894)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사례관리자,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안정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사업 안정성 강화를 통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자 고용 지속성을 

위해 사업 위탁 기간 연장(現 3년 → ’23. 5년)을 추진하고, 

    * 자살시도자 평가, 사후 리 계획수립, 환자의뢰, 응 찰 수가 용

(인천시 응 의료기  21개소 참여, ’21.3.∼’23.3.) 

  -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경력, 사례관리 

역량 및 숙련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의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자격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상담원 소진 방지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신건강 문요원 자격수당(’22. 10만원) 단계  인상 등 검토

      상담원 기본 : (’22) 255만원 → (’23. 정부안) 260만원(2.1%↑) (vs 일반상담  ’22. 230만원)

  ** 재 상담원 상 정신건강심리상담 연 2회, 힐링 로그램 연 4회 실시 

  -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입 상담사 교육, 정신질환 분야별 

상담 교육 및 관리자급 대상 슈퍼비전 교육 등을 강화하여 자살

예방사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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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자살예방정책과

7.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범정부 

예방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자살 방정책과 김지윤 사무 (044-202-3891), 심지혜 주무 (044-202-3894)

○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시기 자살률 증가가 우려되며, 사회적 

돌봄체계와 공동체 의식 회복, 민간협력 활성화 등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자살사망자 수: (’19) 13,799명 → (’20) 13,195명 → (’21) 13,352명

○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을 위해 모자보건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복지관 등 

유관기관 협조로 여성·청년·노인·장애인·경제위기가구 등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고 방문정신건강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종교계·언론계·민간단체 합동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조성 

운동을 실시*하고, 사회 전반의 돌봄과 보살핌 문화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민 인식개선 운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민간협력예산: ‘22. 7억 → ’23. 정부안 14억)

   * ’22년 7  종단 연합 종교계 생명존 문화조성 포럼 2차례 실시(6.14., 9.5.)

  ** ’22년 자살 방캠페인 “사람을 더하세요” 진행, 자살 방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심과 마음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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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보육정책과

8. 유치원과 어린이집 갈등을 조율하며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야한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정책과 임성필 사무 (044-202-3541), 보육정책과 권순우 주무 (044-202-3542)

○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느냐보다, 어떤 

통합 방안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합니다.

○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통합으로 돌봄·

교육기능의 강화, 교사의 처우·전문성 향상이 이뤄지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과 갈등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요자인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 보육 – 유아교육계 간 균형잡힌 의견 반영을 통해 단계적유

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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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공공의료과

9. 공공병원 인력난 해소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공공의료과 배석훈 사무 (044-202-2541), 홍지해 주무 (044-202-2534)

○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공공병원의 인력난과 이에 대한 해소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공공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교육부 주관), 

△파견의사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사업 내실화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의·정 협의 등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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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치매정책과

10.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문제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에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치매정책과 변연수 사무 (044-202-3532), 정 미 사무 (044-202-3531)

○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지역사회 초로기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화 예방 관련 관리 

강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1년부터 60세 이상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나이 제한을 폐지(사업안내 개정)하여 초로기 

치매 환자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초로기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해 시범운영 및 효과성 검증* 중으로 초로기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 앙치매센터, 「조기발병 치매환자 특화 로그램 개발(’21.12월), 「 로그램 

시범운   효과성 검증 연구」(‘22.3~12월)

  - 또한, 초로기 등 치매환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강화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와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차세 사회보장시스템 연계(’22) 건강보험공단 연계(’23~)

○ 한편,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교육 시 초로기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초로기 치매환자 특화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치매공통교육 과정 내 운  (‘21년 약 4천명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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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건강증진과

11. 노인 구강검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강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검사 도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 (044-202-2828), 노정엽 주무 (044-202-2827)

○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다빈도 상병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노인구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신규 항목 도입은 의과학적․경제적 타당성 연구 

및 전문가 논의․검토 등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구강 파노라마 및 저작기능검사 신규 도입 여부는 ‘국가건강검진 

5가지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논의․검토 등을 거쳐 ‘국가

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2차관)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요한 건강문제 ② 조기발견 가능 질병 ③ 검진방법의 수용성 

      ④검진으로 인한 이득 ⑤ 비용 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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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의원 > 한의약정책과

12-1.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2-2. 2016년 이미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2021년 재조사를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2-3.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포함한 한의 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한의약정책과 정진경 사무 (044-202-2571)

12-1.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연구*를 

추진 중이며 ’22.12월에 완료됩니다.

   *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역할 강화 모형개발 연구(2022, 54백만원, 연구책

임자: 부산 학교 임병묵 교수)

12-2.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환경, 경제성, 편익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16년 연구*에서 정책적‧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2016, 193백만원, 연구책임자: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강 욱 수석연구원)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강서구 부지 등이 ’20.3월 서진학교 

설립 등으로 변화가 있어 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21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12-3. 추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 시행계획에 한의 

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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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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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도입, 국고지원시설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필요성, 인건비 

실태조사 추진 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하미희 사무 (044-202-3266), 정희주 주무 (044-202-3271)

○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국고 

지원시설 인건비를 인상하여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예산 

수반사항으로, 우선 국고 지원시설의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지급실태·준수율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14년, ’17년, ‘20년), ’23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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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2. 의사 박광혁의 비윤리적행위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조치 및 진료정보누설과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관련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 (044-202-2402), 의료자원정책과 김신호 

사무 (044-202-2453)

○ 공익제보 및 민원 등에 따라 지적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에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등을 요구하였고, 

법 위반 사항 확인 결과에 따라 우리부도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제2항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친고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 

시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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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노인지원과

3-1. 노인의 4고, 4가지 괴로움을 알고 있는지

3-2.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3-3.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이 얼마나 되는지

3-4.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가 우선 제공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3-5. 공공형 일자리가 ‘근로’인지 ‘봉사’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노인지원과 진, 강선명 사무 (044-202-3472, 3477), 추 정, 

임홍빈 주무 (044-202-3475, 3482)

○노인의 4고는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등으로 알고 있으며, 

4가지 괴로움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독, 심리적 무위, 신체적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2년 노인일자리 목표는 84.5만개로 수요 충족률은 41.8%입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은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만, 민간 취업이 힘든 후기 고령자들을 고려한 공익형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형 일자리 감축에 따른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의 경우 공익형이 아닌 증가한 

민간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공익형은 

후기 고령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100 -

○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에 대한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완화, 건강개선 및 고독감 해소 등에 기여

하는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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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구강정책과

4.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구강정책과 이재은 사무 (044-202-2841), 임나희 주무 (044-202-2842)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미설치 4개 시도 중 2개 권역(서울, 세종)은 

설치 예정이며, 그 외 2개 권역(전남, 경북) 지자체와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 ’21년 14개소 → ’22년 15개소(경기 북부) → ’24년 17개소(서울, 세종)

   -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24년 지역

센터 시범운영을 거쳐 ’26년부터 지정·확대 예정입니다.

 ○ ’22년부터 마취과 전문의 인건비를 신규 지원(16명, 11억)하고, 

치과 공중보건의를 센터에 배치하는 등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복지부는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설명

� 사업 개요

ㅇ (목 ) 장애인 치과진료 근성 향상을 하여,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
센터를 설치·운 하고, 비 여진료비  일부감면지원

ㅇ (지원) 센터 설치비  운 비 지원, 비 여 본인부담비 일부 지원 등

� 센터별 주요 역할

ㅇ ( 앙센터) 증  희귀·난치 치과진료, 권역센터 지원·총 , 환자치료 사례 연구 등
ㅇ (권역센터) 난이도가 높은 증환자  문  치과 치료
ㅇ (지역센터) 검진, 방진료, 경증환자 기본 진료, 신마취 필요환자 권역센터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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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건강정책과

5. 의사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의 개선 및 보건소 

추가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건강정책과 김보람 사무 (044-202-2807), 유 희 주무 (044-202-2809)

○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및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됩니다.

○ 다만,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 및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되어, 인구 규모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령이 올해 8월 시행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설치 현황 및 방역, 취약계층 서비스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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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노인정책과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에 대한 고용안정화, 

처우개선 및 인력 확대 관련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노인정책과 윤재성 사무 (044-202-3460), 양한슬 주무 (044-202-3461)

○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수행기관 사업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 「민간 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용

  - 향후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전담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종 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당(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사회보험료, 퇴직 립  등 351억원 증액 필요 

( 담사회복지사(2,149명): 42억원, 생활지원사(34,375명): 309억원) 

○ 아울러,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돌 상자 5만명 확 를 한 종사자 3천여명 증원 인건비를 ‘23년 

산안에 반 (654억원 증), 담사회복지사 업무량 조정시 추가 인력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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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요양보험운영과

7.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 필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요양보험운 과 석동훈 사무 (044-202-3511), 요양보험운 과 배선희 주무 (044-202-3519)

○ 요양보호사 등의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우리부는 지자체의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운영비를 지원

(시도당 1억원)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센터 설치·운영 

활성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복지사업 평가 시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 평가 지표로 반

    ** ’22년 재 6개 시도 10개소 운   → ’23년 5개 시도 5개소 추가 설치 계획

○ 아울러 센터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교육 등 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 (운 지침) 시설  인력기 , 운   산 집행 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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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응급의료과

8. 이송처치료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응 의료과 박 희 사무 (044-202-2560), 응 의료과 최수연 주무 (044-202-2554)

○ ’95년 이송처치료 법제화 이후 ’14. 5월 이송처치료 인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 이송처치료 개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만, 이송처치료 개선은 이송업계 경영상황, 구급차 이용자의 

부담, 응급의료이송서비스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급차 운용자·환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겠습니다.

    * 이송처치료의 별도 비용징수, 응 환자 이송 시 응 의료인력 탑승·출동  

처치기록지 작성, 용도 외 사용 지, 운행기록 장 제출의무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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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건산업진흥과

9.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개발 기업 우대, 약가 

우대에 대한 후속 입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담당자 : 보건산업진흥과 박소연 서기 (044-202-2970), 김수정 주무 (2964)

 ○ 제약주권 확립과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원료의

약품 자급률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반영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신규 제네릭 등), R&D,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조항이 마련되었으나(’18.12.11.),

  - 약가우대에 대한 후속입법은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규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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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건산업진흥과

10. 희귀·필수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우선 자급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우대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

 * 담당자 : 보건산업진흥과 박소연 서기 (044-202-2970), 김수정 주무 (2964)

 ○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료

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최근 5년간 우리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16.2~36.5%(평균 27.8%)로,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 금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평가부터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평가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제 지원, 규제 정비 등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08 -

< 남인순 의원 >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

11.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불법개설의료기 단속  변종석 사무 (044-202-2481)

○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18.7월)을 마련 후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발 및 환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 기준 대폭 강화*,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등 제도 개선과 

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등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 징역 5년 이하, 벌  5천만 원 이하 → 징역 10년이하, 벌  1억 원이하

   ** 10억 원 → 20억 원

○ 앞으로도「의료법」및「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입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장병원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요양급여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위한「사법경찰

직무법」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습니다. 

  - 사무장병원 조사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공단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신속한 적발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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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의료기관정책과

12. 병원 약사 및 요양병원 약사 인력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기 정책과 배성진 사무 (044-202-2471), 서지형 주무 (044-202-2477)

○ 의료기관들이 약사의 정원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기준 충족을 독려하겠습니다.

○ 요양병원의 약사 정원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법령에 따라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의 직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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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국민연금정책과

13-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국민연 정책과 노호  사무 (044-202-3633), 박주은 주무 (044-202-3636)

○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보험료 지원이 없었던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해 출산․군복무․실업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 제도도 추진 중입니다.

○ 향후 가입제도 개선, 미가입자(경단녀, 청년층 등) 특성별 맞춤형 

제도안내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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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국민연금정책과

13-2.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가입기준 개선 등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국민연 정책과 노호  사무 (044-202-3633), 박주은 주무 (044-202-3636)

○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추진을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및 산재보험 입직자료(가입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

되므로 이를 활용해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사업장가입자 

적용 등 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다만,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로의 적용은 비용 부담 

주체인 사용자단체의 동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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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연금급여팀

13-3.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의 확대와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연 여  최진호 사무 (044-202-3631), 연 여  남정우 주무 (044-202-3634)

○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크레딧의 국가부담을 

강화하고 첫째아로 대상 확대 및 양육 크레딧으로 변경이 필요

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 복무기간 전체로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 다만, 출산 크레딧의 양육 크레딧으로의 전환, 군복무 크레딧의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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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국민연금정책과

13-4.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국민연 정책과 이라향 사무 (044-202-3601), 강유미 주무 (044-202-3604)

○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인 재정추계를 추진 중으로,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방안과 연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법정 일정 : 장기재정 망 도출(∼’23.3월), 종합운 계획 국회 제출(∼’23.10월)

  - 아울러,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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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험약제과

14. 약가 인하 소송 관련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을 위한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약제과 하늬 사무 (044-202-2751), 주 화 주무 (044-202-2756)

○ 약가 인하 등 소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제약사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보험 약제 처분에 대한 제약사의 쟁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5년간 49건),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5년간 5,571억원(복지부 승소 및 진행중 소송)). 

○ 상임위에서 약제 소송에 따른 환수‧환급 제도를 신설하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취지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제약계 등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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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15. 의약품 장기처방 관련,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조제 시 일정 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분할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 (044-202-2402), 약무정책과 양 형 사무

(2486), 보험약제과 손태원 사무 (2753), 보험 여과 조  사무 (2733)

○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의약품의 적정 처방일수는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이므로, 일률적인 적용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의약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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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험급여과

16. 검체검사와 관련하여,

  16-1. 수탁검사 관리료 신설 등 수탁기관 검사기관의 경영을 

개선하고 검체검사 질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16-2.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추진상황

  16-3. 상위근거 법령 개정을 통한 위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 여과 박소  사무 (044-202-2732), 김원희주무 (2736)

○ 검체검사의 위수탁관행을 개선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도는 별도의 수가 신설보다는 

검사의 질 제고를 위한 인증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고시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 현재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규제심사를 진행 중으로, 심사 

결과를 반영한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신속히 개정절차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상위근거 법령개정 등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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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

17. 코딩 불일치 및 진단코드 인력 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정책과 장태  서기 (044-202-2404), 이혜리 주무 (2408)

○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이면서,

「의료법」제2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해 의료인도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 이에 따라, 의료질평가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지표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인력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동 지표의 인력 범위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논의*를 거쳐 현행 유지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2017년 제2차 심의 (’17.3.), 2022년 제1차 심의 (’22.4.)

○ 앞으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민 의료질 제고와 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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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의료인력정책과

18. 신경과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의 적절성 등 전문과목별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인력정책과 성경은 사무 (044-202-2435), 황 경 주무 (044-202-2436)

 ○ 인구구조 변화,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전문과목별 전공의

(레지던트)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전문과목 학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급추계, 필수과목 육성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육성지원과목 선정 기준 등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배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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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코로나19 특별대응단

19.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1인 체계로 20일간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한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코로나19 특별 응단 구용민 사무 (02-2100-1994)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중대본 회의 참석 당시(7월말∼8월 초)는 

확진자 증가 등 6차 유행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 이에 전문가 검토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을 하고자, 

   - 중대본 회의(8.3)에 단장직 신설, 활동 방향, 관련 규정 정비 

등에 관해 보고하였으며,

   - 규정 정비·시행 전(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행안부 소관), 8.23일 

공포ㆍ시행)까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중대본에 참석하였습니다.

   * 이 에도 신종감염병 앙임상 원회 원장인 오명돈 교수가 민간

원장으로서 본에 참석(‘22.3.2일)하여 자문한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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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생명윤리정책과, 출산정책과

20. 비혼 출산의 출생률 기여 가능성 박탈에 대하여 복지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생명윤리정책과 허난 주무 (044-202-2614)

출산정책과 정순애 사무 (044-202-3395)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명윤리법 상 비혼자 대상 보조

생식술(체외수정시술)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최근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1.12월)하여 배아생성 동의 

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동의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보다 명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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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간호정책과

21.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의 축소 위기 원인과 정식 사업으로 

진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간호정책과 김미선 사무 (044-202-2696), 박철우 주무 (044-202-2698)

○ ’19년부터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 및 

임상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 중입니다.

    * (’19년) 51개소 254명 → (’20년) 52개소 254명 → (’21년) 50개소, 259명 

→ (’22년) 70개소, 281명

  - 사업 참여기관의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사업시행 전보다 7.2%p 

감소*
(‘19년 23.5%→’21년 16.3%)하는 등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간호교육체계 운 실   성과평가(’21.11월, 이화여자 학교)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2023년도 예산 정부 요구안(118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 반영되었습니다.

  - 재정당국은 2년(‘19~’20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년(’21~’22) 추가 지원하였으나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 부는 향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둥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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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사회서비스자원과

22.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긴급돌봄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 사회서비스자원과 이보미 사무 (044-202-3252), 이아정 주무 (044-202-3259)

 * 사회서비스자원과 진보라 사무 (044-202-3251), 김신혜 주무 (044-202-3263)

 ○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해산 등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복지부가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 각 시·도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설득하고

  - 지역사회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돌봄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23년 예산 심의 시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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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보험정책과

23. 수원 세모녀와 같은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 확대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정책과 안정습 사무 (044-202-2706), 보험정책과 이재  주무 (044-202-2718)

○ 결손처분 기준 개선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건강보험 재정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은 한시적으로 시범실시하였으며, 말씀

하신 대상확대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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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복지정보기획과

24.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채무 정보 수집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복지정보기획과 백승  주무 (044-202-3172), 신동일주무 (044-202-3172)

○ 복지 사각지대 발굴정확도 개선을 위하여 채무정보 수집 기준*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 최근 2년 동안 연체된 출 이 정보 제공 요청일 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수원 세모녀는 부채로 인한 생활고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가 위기 정보로 입수되지 못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사각지대 개선 TF를 통해 발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 채무정보 등 입수기준 개선, 다양한 발굴모형 개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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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혁신행정담당관

25-1. 공공기관들을 공공성이 배제된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신행정담당  김소연 사무 (044-202-2252)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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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사회서비스정책과

25-2. 사회서비스 고도화 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의 양과 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길원 사무 (044-202-3212), 허지원 주무 (3208)

○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맞벌이부부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의 창의‧기술을 활용하고 영세한 제공기관을 지원하여 

규모를 키우거나 서로 연계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로 확대

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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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과, 마을돌봄TF

25-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시설 목표 비율 설정 

필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요양보험운 과 임태근사무 (044-202-3514), 문철 주무 (044-202-3521)

              보육정책과 임성필사무 (044-202-3541), 권순우주무 (044-202-3542)

마을돌 TF 류재 사무 (044-202-3361), 신동학주무 (044-202-3365)

 ○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분야별 국공립 

시설 확충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다만, 국공립시설 확충 목표 비율을 일괄 설정하기보다는, 

지역별 설치현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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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사회서비스자원과

26.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내 활동지원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자원과 진보라 사무 (044-202-3251), 김신혜 주무 (3263)

○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는 시·

도지사가 지역 내 수요와 공급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이 아닌 

개별적 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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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27.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 

없이 개통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지, 그리고 신속한 시스템 

안정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 담당자 : 차세 추진단 기획총  손성민 서기 (02-6261-2890), 서동오 사무 (02-6261-2893)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의 복잡도, 대량의 개인

정보 연계에 따른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개통 전 총 11회의 

테스트 및 시범‧시험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 통합테스트(21.11~22.8, 6회), 시범운 (22.4~8, 3회), 시험운 (22.7~8, 2회)

   - 개별 기능이 합쳐져 업무흐름에 맞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통합테스트의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비식별화

(익명화*)하여 사용하였으나,

     * ( 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의 임의 변환을 통한 개인 특정 가능성 제거

   - 시범‧시험운영 시에는 실사용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였습니다.

     * 실제 업무시스템과 동일하게 지자체 담당자에게 할 지역 내 기존 정보를 환해 제공

 ○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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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요양보험운영과

28-1.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 

설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요양보험운 과 임태근 사무 (044-202-3514), 문철  주무 (044-202-3521)

○ 급격한 고령화 및 가족부양 약화로 돌봄 필요가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이에 따라, ‘18~’22년까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130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22년 9월 기준 128개소를 지원하였고, 남은 2개소 지원 

추진 중입니다.

    * 공립 요양시설 신축 사업 국고보조율 80%(단, 서울 50%)

 ○ 다만, 법인·개인이 설치 주체인 장기요양기관이 월등히 많은 상황*으로,

    * 설립주체별 비율 : 민간(법인·개인) 99.1%, 국공립 0.9%

   - 국공립 장기요양 목표 비율 일괄 설정보다는 공립 장기요양기관 

지속 확충*과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공립요양시설 확충’ 논의 ,

’22.12월 확정 정 (’23년 정부안에 신축 8개소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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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요양보험제도과

28-2.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상향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요양보험제도과 이윤희 사무 (044-202-3499)

○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국고지원 수준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 그간 국고지원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해도 많았음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법정 국고지원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고지원 확대 등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 외에도 장기

요양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부정청구 관리 등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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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요양보험제도과

28-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예방 강화 및 위반자 엄벌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요양보험제도과 안진선 사무 (044-202-3498)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한 예방과 위반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함에 공감합니다. 

   - 다만, 현지조사는 부당개연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발율이 높습니다. 

    * (`19년) 91.8%, (`20년) 89.3%, (`21년) 92.1%

○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21.6.시행)한 

이후, 지속적·악의적인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 또한, 부당청구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급여제공 기록을 전산화 하는 등 청구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당모형 발굴 등 적정청구지원시스템 고도화,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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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자살예방정책과

29. 자살 원인 분석과 정확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해 심리부검

확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자살 방정책과 김유진 사무 (044-202-3893), 박 윤 주무 (044-202-3896)

○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자살사망자 심리부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현재 연평균 136명의 유족이 신청을 통해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하고 있으며, 

  - 심리부검 면담 확대를 위해 ’21년부터 자살사망자의 직계가족 외 

고인 사망 전 6개월간 근황 보고가 가능한 동료, 가족, 친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살예방법 개정*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확대**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발굴·유입되는 자살 유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자살 방법 제12조의2) 경찰, 소방에서 자살 유족 등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 에 자살 방 업무 수행기 에 제공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지역) (’21) 3개 시도 → (’22) 9개 시도

  -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유족 대상 심리부검 

안내 및 홍보를 확대·강화하고, 

  - 심리부검 활성화 및 지역 간 면담 편차 해소를 위해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내 심리부검 면담원 인력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 시도 면담원(17명) 추가 증원(’23. 정부안 3.5억 미반 , 국회 산 심의시 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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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 아동권리과

30.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현황과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주거, 자립준비 프로그램, 자립계획 수립 등 지원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아동권리과 이 진 사무 (044-202-3443), 정지용 주무 (044-202-3444)

○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에서는 ①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양육상황점검과 ②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은 급여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여 

당초부터 ’22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또한 주거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LH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여 지원 중이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 내 1인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내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보호연장아동 

주거현황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보호연장아동은 성인으로서, 보호아동과는 차별화된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보호연장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계획 수립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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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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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 보험약제과

1. 사용량 증가에 대한 약가인하는 국민 수요가 높은 약제를 생산한 

제약사에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하여 모순되며, 국내-글로벌사 

협력을 저해할 수 있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약제과 김민정 사무 (044-202-2752)

○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2006년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일정수준 이상 약품비 증가시 협상을 통한 약가 인하를 

통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 하는 제도로,  

  -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크게 미친 약제*가 협상 대상이 

됩니다.

   * 년 비 60%이상 청구량 증가 는 청구량 10%이면서 50억원 이상 증가 등

 

○ 청구금액 증가율,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되, 최대 

10%이내 범위에서 약가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11조 규정에 따라, 

협상참고가격 보정시 협상약제의 청구액 증가가 보험재정 절감 

또는 증가에 미치는 영향, 시장 전체의 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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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2. 차세대 시스템과 건보공단 연계 오류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변동 시 수가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한 해소방안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차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김 은 사무 (02-6261-2906)

○ 개통 초기, 건강보험공단과의 장기요양기관 정보 연계 등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종사자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현재 장기요양기관 급여청구를 위한 정보 연계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 반영하고 있어, 수가청구 

업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향후 현장의 불편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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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 정신건강정책과

3. 보건복지부가 민간상담시장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무분별하게 난립한 민간심리상담 시장에서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정책과 윤장열 서기 (044-202-3862), 윤정환 주무 (3857)

 ○ 심리상담센터, 민간 자격 난립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환 심리

서비스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 심리서비스 자격제도와 관련한 유관 학회·단체 간 이견* 및 

갈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①심리학회, 심리상담사법률(안) 반  국회앞 시 (4.2.), ②상담학회, 심

리상담사법률(안) 극 지지 성명(4.6.) 심리사법률(안) 반  성명 발표(5.9.)

 ○ 자격제도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유형,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수요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재 보사연에서 심리학회‧상담학회‧ 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한 논의 의체’ 구성‧논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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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헌 의원 > 간호정책과

4. 부족한 간호사 확보 및 적정 배치를 위해 “집중간호학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간호정책과 박성희 사무 (044-202-2691), 유미정 주무 (044-202-2694)

○ 간호대 입학정원은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결과, 정책환경의 

변화, 관련 부서 및 단체 의견, 교육기관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간호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학정원 증원 등의 인력 확충은 지속하면서 간호인력이 임상

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중(5년간, 모집단위 정원의 10% → 30%)으로 2024학년도 

이후의 편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 집중간호학사제도 도입도 양질의 간호인력 신속 확충 등 취지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또한, 대학에서 간호학과 학사편입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모집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 대한간호

협회 등과 지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141 -

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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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의료기관정책과

1.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 및 정원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기 정책과 배성진 사무 (044-202-2471), 서지형 주무 (044-202-2477)

○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요양병원의 약사 정원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법령에 따라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약사인력의 직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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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2.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한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료) 보육사업기획과 김은경 서기 (044-202-3562), 김 성 주무 (3563)

(보조· 체교사) 보육정책과 성지은 사무 (044-202-3552), 강지  주무 (3553)

○ 정부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 급여(1호봉)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22년) 최 임  191.4만원, 국공립 보육교사의 여(1호 ) 201.8만원

<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p.87 >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2) 지출 리

    ㅇ보육교직원 인건비 지  원칙

      ※ 기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  이상 지 을 권고(’22.3~)

  - 아울러, 어린이집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연장·

대체 교사 등의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왔습니다.

○ 향후 보육교사 급여체계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상이한 비용지원·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 보육교사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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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3.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가이드라인 의무화 및 준수율 

제고 필요성, 시설 평가 및 법인 위수탁 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의 강화된 기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하미희 사무 (044-202-3266), 정희주 주무 (044-202-3271)

○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권고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준수 의무화는 예산 수반 사항으로 재정당국 등과의 우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확보하여 ’23년 정부예산안에는 ‘22년 대비 339억원 증액된 

8,1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설 평가 및 법인 위수탁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하는 것 관련해서는

   - 노동관계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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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의료기관정책과

4.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기 정책과 배성진 사무 (044-202-2471), 박형표 주무 (044-202-2473)

○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 점검 등 의료기관 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재연장(~26.말) 되었으나, 조기 설치를 

위하여 시도별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점검 실시(`22. 9월~) 중에 있으며,

 ○ 지자체와 의료기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매월·수시)입니다.

    * 행안부는 범부처 화재안  리 강화 책을 마련(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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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의료기관정책과

5.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시 유예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기간 제시 없이 침묵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기 정책과 배성진 사무 (044-202-2471), 박형표 주무 (044-202-2473)

○  소방청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연장을 

위한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22.9.1. 시행)하였습니다.

    * 소방청 주재 의견수렴 회의 2차례 진행 : ’21.12.14/ ’22.3.25

  - 코로나19 대응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아직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복지부는 동의한 바 있습니다.

    * (’22.8말 기 ) 소 설치 상 의료기  2,104개소  1,591개소 설치(76%)

 

 ○ 다만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조기 설치 점검 등 의료기관 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은 재연장(~26.말) 되었으나, 조기 설치를 위

하여 시도별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점검 실시(`22. 9월~) 중에 있으며,

 ○ 지자체와 의료기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매월·수시)입니다.

    * 행안부는 범부처 화재안  리 강화 책을 마련(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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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장애인권익지원과

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늘었지만, 

경과조치 규정으로 개정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상희 사무 (044-202-3307),유재덕 주무 (044-202-3308)

○ 장애인등의 소규모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2.5월)

  * 음식 ·슈퍼마켓·미용원 등, 바닥면  300→50㎡이상,(「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기존 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상공인 

등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장애인의 소규모 시설 등 이용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 상시설 건축물 종류 확 , 면 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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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장애인권익지원과

7. 2018년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적정설치율과 

올해 초 발표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사 적정설치율 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상희 사무 (044-202-3307),유재덕 주무 (044-202-3308)

 

○ 2018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2021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표본조사는 조사 항목수 및 판단기준, 조사대상시설 등이 서로 

다르므로*, 설치율**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18년 수조사) 3,267개 청사, 모든 편의시설 조사항목 89개( 정설치율 78.8%)

    (’21년 시각장애인 표본조사) 278개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21개( 정설치율 38.8%)

 ** 설치율 : 체 조사 상의 설치기  항목수 합계 비 정 설치 항목수 

○ 다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시설물 이용·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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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장애인권익지원과

8.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의 현장 

시도에는 장애인 조사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당사자가 배제된 

조사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상희 사무 (044-202-3307),유재덕 주무 (044-202-3308)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현장 및 모니터링 조사원은 지자체 

및 위탁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하였습니다.

   * ‘18년 모니터링 조사원 : 42명  6명 참여(장애인, 14%)

   * ’18년 장 조사원 : 1,756명  190명 참여(장애인, 19%)

  - 편의시설의 설치 규격 등을 조사하는 업무 성격상 신체를 이용하는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지역별로 소수의 인원(2~4명)을 선발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조사원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 2023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는 장애인 우대기준 설정 등 

장애인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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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장애인권익지원과

9. 2023년 시행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장애인 

참여율 제고 방안은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상희 사무 (044-202-3307),유재덕 주무 (044-202-3308)

 ○ 2023년 전수조사에는 편의시설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원 선발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대조치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18년 조사항목 설정 심사 : 편의시설 문가 88명  13명 참여(장애인, 14%)

   * ’18년 장 조사원 : 1,756명  190명 참여(장애인, 19%)

   * ‘18년 모니터링 조사원 : 42명  6명 참여(장애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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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약무정책과

10.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의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의약품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의약품 배송인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약무정책과 여정  사무 (044-202-2492), 약무정책과 유아람 주무 (044-202-2493)

○ 특정 약국에서 전국 각지의 동물병원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것

만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약국이 의약품을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하지 않으나

  - 약국에서 의약품을 배송 판매하는 것은「약사법」제50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사법」제50조① 약국개설자  의약품 매업자는 그 약국 는 

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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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약무정책과

11.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 유통과정의 전산화와 더불어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도 전산화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약무정책과 여정  사무 (044-202-2492), 약무정책과 유아람 주무 (044-202-2493)

○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약국개설자의 보고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아울러,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관리를 위해 

농림부 등 관련 부처 등과 함께 관련 시스템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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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건강증진과

12.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 간 

수검률 격차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21년 수검률) 건강보험가입자 74.2%, 의료 여수 권자 34.6%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 (044-202-2828), 노정엽 주무 (044-202-2827)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평소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고 

시간적·경제적 여유 부족, 검진결과에 대한 이해 곤란 등의 이유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심층분석  개선방안(’19.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약계층 수검률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미수검 저소득층 대상 전화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미수검 원인 분석을 통해 

수검 장애요인 개선 등 수검률 향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2.7~11월)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원인분석을 한 국민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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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건강증진과

1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 (044-202-2828), 노정엽 주무 (044-202-2827)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금년 연말까지 보호자의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일수 있도록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밀검사비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별 검사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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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건강증진과

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범위를 소득이나 재산 

관련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 (044-202-2828), 노정엽 주무 (044-202-2827)

○ 국가돌봄차원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22년부터 지원 대상을 건보료 부과금액 하위 70%로 확대*하

였고, ’23년에는 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10) 의료 여수 권자 → (’11) 차상  → (‘13) 건보료 하  30% → 

(’19) 건보료 하  50% → (‘22) 건보료 하  70% → (‘23) 건보료 하  80%( 정)

○ 향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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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기초연금과

15.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기 연 과 고  사무 (044-202-3672), 성채은 주무 (044-202-3678)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자의 노후소득 보충을 

위한 제도로, 도입 당시(’14.)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여야가 합의하였으며,

   - 직역연금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이 고려

되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평균 수 액) 공무원연  199만원(’09), 사학연  243만원(’11), 별정우체국 159만원(’12)

○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지급여부 등은 노후소득보장 

전반의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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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16.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확인된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진료 

국가책임제 및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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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17. 공공성을 해치고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중단시킬 것인지?

○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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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지역복지과

18. 위기가구 규모에 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데, 자치단체 인력규모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인력운영 방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지역복지과과 한나  사무 (044-202-3132)

○ 위기가구 발굴 규모 대비 조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공감합니다.  

○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현황 및 직무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달체계 강화

방안 연구’(보사연, ’22.6~11, 81백만원)

  - 동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의 재배치 및 확충 등 합리적인 

인력운용방안을 검토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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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구강정책과

19.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구강정책과 이재은 사무 (044-202-2841), 임나희 주무 (044-202-284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 및 권역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하고 있습니다.

    * (법  근거) 구강보건법상에 앙센터는 복지부, 권역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문기 에 설치·운  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 센터 설치비(신·증축 25억원/개소당, 리모델링 13억원/개소당), 

운 비, 인건비, 환자 비 여진료비 일부 지원  ('22년 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미설치 4개 시도 중 2개 권역(서울, 세종)과 

경기 북부에 신규 설치 예정이며, 그 외 2개 권역(전남, 경북) 지자체

와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24년 지역

센터 시범운영을 거쳐 ’26년부터 지정·확대 예정입니다.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설명

□  센터별 주요 역할

ㅇ ( 앙센터) 증  희귀·난치 치과진료, 권역센터 지원·총 , 환자치료 사례 연구 등

ㅇ (권역센터) 난이도가 높은 증환자  문  치과 치료

ㅇ (지역센터) 검진, 방진료, 경증환자 기본 진료, 신마취 필요환자 권역센터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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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공공의료과

20.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원사업의 병상이 시ㆍ도 기준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공공의료과 윤화수 사무 (044-202-2535), 이주언 주무 (044-202-2538)

○ 정부는 저체중아․다태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출산율 증가에 

따라 치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신생아집중치료실

(NICU) 병상 확충 및 운영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2년 7월 현재 50개 기관, 442개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 병상에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병상은 권역별로 부족함이 없지만, 

시ㆍ도 단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향후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163 -

< 서영석 의원 > 약무정책과

21. 최근 경보제약 불법 리베이트 보도 및 수사 관련해 향후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약무정책과 여정  사무 (044-202-2492), 약무정책과 유아람 주무 (044-202-2493)

○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겠

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식약처,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 

신속히 공유하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판매촉진 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 차단 

및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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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보험약제과

22. 중증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희망하는 신약의 급여확대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단계별 예상 

시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약제과 손태원 사무 (044-202-2753), 보험약제과 김충열 주무 (044-202-2754)

○ 정부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하여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분담제 도입, 경제성

평가 생략, 약가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성인(18세 이상)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건강

보험을 적용(‘20.1~. 위험분담제 적용) 중에 있으며,
 

   - 식약처 허가사항이 청소년(’20.4), 소아(‘21.3)까지 추가되어 동 

약제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22.6월에 저함량(200mg) 제품이 보험등재 신청되어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소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

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급여 확대로 인한 예상 투약 환자 수가 

많아 추가재정 소요액이 커서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 약가조정(인하)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상한가격을 정하게 

되며, 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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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장애인자립기반과

2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복지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추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자립기반과 권오경 사무 (044-202-3321), 이정민 주무 (3322)

○ 장애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재 시･도별로 설치된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여러 부처

에서 지원되는 공적 급여를 연계 및 안내하고 있으며,

  - 장애유형 및 특성 등에 적합한 보조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사업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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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감사담당관실

24. 건보공단 횡령 사건 관련 건보공단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기간 

중에 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했거나 복지부의 감사결과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감사담당  문승원 사무 (044-2022056)

 ○ 건보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기간 중에 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했거나 감사결과를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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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감사담당관실

25. 건보공단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개요와 진행상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감사담당  문승원 사무 (044-202-2056)

 ○ 건보공단 46억 횡령 관련 보고(9.22.)를 받은 후,

   - 기본적 사실관계 및 감사 착안사항을 검토하여 감사 실시를 

공문으로 통보(9.24.)하고,

   - 보건복지부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여 9.25.(일)부터 10.7.(금)

까지 2주간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는 현금급여 지급실태, 지급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부서 및 관련자 권한과 역할 등을 중심으로 

   - 관계자 진술, 공문내용 확인, 참고인 면담 등을 토대로 발생원인, 

문제점, 재발방지 방안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현장감사 이후 확인서 징구, 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수령, 처분서 

작성, 관계인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11월중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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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 생활보건TF

26. 공중위생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생활보건TF 김희  사무 (044-202-2856), 곽미연 주무 (044-202-2857)

○ 에어비앤비는 숙박영업자와 이용객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숙박업 중개플랫폼 업체로,

  - 숙박영업자가 플랫폼에 숙소 등록 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에 등록‧운영되고 있는 숙소에 대한 전수 조사의 경우,

  -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자료요구 및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자료제공‧협조 

요청 등 의무‧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며,

  * 「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한 법률」 부개정안 국회 

계류 (정무 , 유동수 의원, ’21.8. / 재수 의원, ’21.5. 등)

  - 제도 개선과 더불어 매년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단속*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미신고 의심업소(온라인 모니터링, 민원 제보 등) 포함 

불법숙박 업에 해 계부처(복지부‧문체부‧농식품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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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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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 정신건강관리과

1. 소아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의 심각성 및 별도의 실태조사실시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 리과 강 진 사무 (044-202-3871), 김보은 주무 (044-202-3875)

1-1. 마약류 확산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물으셨습니다. 

○ 최근 젊은층 마약류 사용 급증하며, 특히 10대는 최근 5년간 4배 

증가(119명→450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방·교육, 치료·재활 등 

국가적 대책 마련의 시급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2.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최근 시행시기 및 대상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중으로, ’21년 실시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

조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였습니다. 

  * 마약류 리법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 은 이 법의 한 시행을 

하여 마약류 독자에 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 마약류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연령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그간 

마약류 중독자 중 10대 청소년 비중이 낮아 대상자에 미포함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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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근 소아청소년 마약사용이 급증하는 현상에 비해 정부 대응이 

많이 늦지 않은지 물으셨습니다.

○ 최근 인터넷(다크웹), SNS(텔레그램), 가상화폐(비트코인)의 발달에 

따라 청소년에 마약 문제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파악되며, 

  * 10  마약류 사범(명): (’17) 119 → (’18) 143 → (’19) 239 → (’20) 313 → (’21) 450

 - 심각한 사회문제에 정부 대응이 늦은 감이 있으나, 시급히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 ’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로 마약류 노출 환경 파악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국 만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000명 상 조사(‘22∼’23년) 

   : 약물과 마약 사용 여부  종류 련 10개 문항 / 사용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상 약물사용장애 련 40문항 포함 

 ○ 동 실태조사로는 소아청소년의 약물과 마약 접근 경로 등을 파악

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 이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관련 실태조사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물으

셨습니다. 

 ○ 약물-마약류 사용 관련 조사는 응답의 진정성과 문항 수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정책마련을 

위한 충분한 정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 특히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계기 및 접근환경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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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아청소년 마약류 사용실태 및 접근 환경·인식 등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시급히 진행할 필요성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계기 및 

노출 경로, 치료 현황 등 실태파악에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마약류 실태조사가 2026년 예정되어 너무 늦은 점을 감안, 

이와 별도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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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 및 위험요인, 사회인구

학적 분포, 관련 요인 등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 정신건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

○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한 승인통계(일반·조사통계, 승인번호 : 제117050호)

○ (조사연혁) 

    - 2001년 : 정신질환자실태조사(성인) 1차 

    - 2006년 : 정신질환자실태조사(성인) 2차 

    - 2011년 : 정신질환실태조사(성인) 3차

    - 2016년 : 정신질환실태조사(성인) 4차 

    - 2021년 : 정신건강실태조사(성인) 5차 

    - 2022년 :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1차    

     * 2022년 7월 7일: 기승인통계인 성인 상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소아·청소년 

상 추가조사 승인(제11750호, 통계청)

○ (조사대상) : 전국 만 6세 이상 ~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 전국 6,000가구의 6,000명(가구당 1명)

○ (조사도구)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진단도구(KSADS-COMP)* 및 부가도구 활용 

  * 30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된 국제  진단도구로 소아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 한 문항으로 구성

○ (조사내용) 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장애 유병률*, 부모관련 위험요인,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 등 

  * 우울장애‧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조 병 스펙트럼  정신병  장애, 충동조  

 품행장애, 섭식  배설장애, PTSD, 자살‧자해, 약물사용장애 등

○ (추진체계) (주관)국립정신건강센터, (수행)서울대학교,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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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 개요

○ (목적) 마약류 관리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 (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51조의3 및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부령) 제3조

     * 「마약류 리에 한 법률」08년 법 개정 시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

○ (방법) 

   -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ㆍ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4. 마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 경과

마약류 리법 정신건강복지법 마약류 리법

마약류 독자 
실태조사(2009)

➡

마약류 독자 
실태조사(2014)

➡

정신질환 
실태조사(2016)

➡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2021)

∙마약류 독자 
상

∙일반인구 상
 - 마약사용 실태 

악 

※14년 인천시 거주 
일반인 상 
시범조사 

∙일반인구 상
 - 약물사용장애 유병률 

악

※ 정신질환실태조사와 
연계방안(’15)에 따라 
통합실시

∙마약류 사용자 
( 독자) 상

※ 정신질환실태조사 
설계 연구(’19)에 
따라 별도 실시





- 177 -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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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보험약제과

1. 한정된 건보 재정을 감안, 직결되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약제과 김민정 사무 (044-202-2752)

○ 그간 정부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연계 제도*, 

위험분담제 제도 도입,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약가 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 완료 이라도 안 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건보 용 신청 가능

   ** 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경제성 평가 생략 

  ***  제약사에서 체 약제 가 평균 액에 90% ~ 100%를 곱한 액을 수용하는 경우

      건보공단과 약가 상 생략 가능 

 ○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의 경우, ‘21년도 기준 환자수는 93만명, 

청구액은 2조9,317억원 규모로 ’18년 대비 ‘21년 환자수는 

26.6% 증가, 청구액은 53.5% 증가하였습니다.

    -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은 ’15년 이후 매년 20~30개 정도 신규 

등재하고, 급여기준 확대는 20개 내외 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 새정부 에서도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기간 단축 등을 위해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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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요양보험제도과

2. 안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및 향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요양보험제도과 공은주 사무 (044-202-3492), 양지인 주무 (044-202-3497)

○ 어르신 돌봄과 관련하여 의료·건강관리·이동지원·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는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도입’을 국정과제*의 세부과제에 포함하여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45-3)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  강화 

○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골절·낙상 위험 등 안마

서비스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한정된 재원 내에서 타 신규 

도입 급여와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75세 이상 81.9%(’21.12월 기 )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 적용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23년)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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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애인정책과

3-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복지부 차원의 실질적 

지자체 독려방안 강구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하미희사무 (044-202-3266)

장애인정책과 박용 사무 (044-202-3285)

○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매년 국고 지원시설 인건비를 인상하여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율) 국고 지원시설 : (’21) 90.2% → (’22) 93.5%

○ 또한,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지표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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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장애인정책과

3-2.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지표 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지표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박용 사무 (044-202-3285)

○ ’23년 평가지표 마련 시,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지표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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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장애인정책과

3-3.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 참여를 

강제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박용 사무 (044-202-3285)

○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일부 기초지자체(’20년 50개, ’21년 41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습니다.

○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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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장애인정책과

4. CRPS 장애평가시 제도적 보완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두유림 사무 (044-202-3299), 박은  주무 (3289)

 ○ 현행 장애인정기준은 통증으로 인한 관절구축, 근위축 등이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절장애 또는 지체기능

장애로 인정하고 있으며, 

  - 관절구축, 근위축 등이 장애정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통증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통증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법 없이 통증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를 인정할 경우 일관성 

없는 자의적 장애판정에 따른 문제가 우려되므로, 

  - 향후 통증 측정에 대한 방법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CRPS에 

대한 기준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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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장애인정책과

5.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취약한데 막무가내 탈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조한철 사무 (044-202-3181), 최아름 주무 (044-202-3182)

○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현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형 개발 및 지원체계 조성을 

위해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22~’24)을 

추진하고 있으며,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책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표준화 모형 마련 및 효과를 검증하고

  - ’25년 본사업 전환 추진 시 지역사회 정착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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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질병정책과

6. 심뇌혈관질환 주요 원인인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질병정책과 신태환 서기 (044-202-2509)

 ○ 중증 심뇌혈관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선행질환인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한 고위험군 관리 방안을 논의하여 내년 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에 담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이상지질혈증 예방관리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지자체 

합동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광역 교육정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 담당자에게 이상지질혈증 

질환 및 영양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환자 교육·상담 역량을 

제고하고,

  - 이상지질혈증의 일차의료기관용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초기

단계의 질환 진단과 적정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2차 종합계획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선행질환 예방과 

고위험군 관리 강화 방안 포함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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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치매정책과

7. 치매국가책임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치매정책과 최진선 사무 (044-202-3537), 정 미 사무 (044-202-3531)

○ 그간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하고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성과도 있었으나,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치매관리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향후 치매안심센터 고도화를 통해 치매환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예방·돌봄·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치매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재 9개소인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치매안심병원 운영과 치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  제공 시범사업」(’21.1～‘2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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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장애인정책과

8.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및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이효정 사무 (044-202-3287), 장애인정책과 김성  주무 (044-202-3289)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한 

건강 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목적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 내용에 한의적 치료의 

포함 여부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의사협회 측에서 제안한 모델(안)에 대해서 한의계와 지속적

으로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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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보험급여과

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9-1. MRI 급여화 이후 복지부가 파악한 문제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2.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3.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비 여과 최단비 사무 (044-202-2667), 김정우 주무 (044-202-2668)

의료보장 리과 강태수 사무 (044-202-2684), 이정민 주무 (044-202-2685)

보험 여과 박소  사무 (044-202-2732), 김원희 주무 (044-202-2732)

9-1) MRI 급여화 이후 문제와 해결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인 MRI는 급여확대 

계획에 따라 ’18.10월 뇌·뇌혈관, ’19.5월 두경부, ’19.11월 복부·

흉부·전신 등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왔습니다.

○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적으로는 재정범위 내 집행되고 있으나, 

MRI 급여화 이후  재정규모가 큰 뇌·뇌혈관 MRI 중심으로 

재정목표 대비 지출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 (’21) 뇌·뇌  MRI : 연 2,053억원 비 2,577억원, 125.5%

  - 뇌·뇌혈관 MRI는 ’18.10월 급여화 이후 약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과다지출(160% 내외 예상) 경향이 있어 ’20.4월 급여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위 조치를 통해 지출이 안정화되었으나 ’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점검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으로, 

과다지출 원인을 분석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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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계획

○ 비급여 풍선효과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실손보험의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 비 여 풍선효과  56%가 실손보험 유인효과 추정(서남규 외, 2021)

○ 또한 비급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

분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비급여 과잉진료 관련 브로커 유인·알선 등 불법 사례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9-3) 향후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

○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심장·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

되는 고위험·고난도와 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 수요가 줄어들지만 꼭 필요한 소아, 분만 등 취약분야에 

대한 인프라 회복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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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의료기관정책과

10.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기 정책과 최세종 사무 (044-202-2474), 이시  주무 (044-202-2478)

○ 인구고령화 및 장애에 따른 재활치료 수요는 증가하나, 시기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재활치료 사회복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제1기 재활

의료기관 운영 종료(‘23.2) 후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활용하여 사회복귀율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중 하나인 ’환자구성 비율‘은 

회복기 재활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환자치료의 질 유지를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 향후, 회복기 재활 대상 질병군을 점차 확대하고, 전문가 및 

의료계와 해당 기준의 적정성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 질병군을 확대*(‘22.1.)하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개선**(‘22.8.)하였습니다. 

      * 킨슨병  길랑-바  증후군 추가, 다발부  골 에 한 입원기간 확

      ** 재활치료실 운  상황을 반 하여 시설  장비 기  개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격리 기간에 한 환자구성 비율 평가 제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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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고, 지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집

주기 단축 등 지정·평가 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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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

11. 100인 이상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국고 지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정책과 성지은 사무 (044-202-3552), 강지  주무 (044-202-3553)

 * 담당자 : 보육사업기확과 유동완 서기 (044-202-3564), 정정미 주무 (044-202-3568)

○ 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21.10.1. 시행)에 

따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현재 강화된 배치기준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3년 3월말까지 공표할 

계획입니다. 

  -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지원 수준 및 지원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가 보육 

예산에 반영되기 전 한시적으로 영양사 채용 지원 예산 50억원을 

부처안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공동관리 어린이집 영양사의 복무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영양사 인건비 지원 상황 및 수급 현황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근무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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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보험약제과

12. 내년부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약제과 김민정 사무 (044-202-2752)

○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품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도입

하였습니다.

   - 신약의 당해 연도 청구금액이 신약 등재 당시 공단과 제약사간 

합의했던 예상청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신약 외 약제가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이내에서 약가 인하를 인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선정 기준은 유형 가, 나, 다로 구분 하고, 전년 대비 60% 이상 

청구량이 증가하거나, 청구량이 10%이면서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 약제를 선정하며,  

매년 협상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국내사‧외자사 구분없이 적용합니다.

   - 또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11조 규정에 따라, 

협상참고가격 보정시 협상약제의 청구액 증가가 보험재정 절감 또는 

증가에 미치는 영향, 시장 전체의 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 전체 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상의 효율성과 약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청구액이 

적은 약제, 저가약제 및 퇴장방지의약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등재를 통한 환자 접

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약가 인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어, 동 제도의 일시 유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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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선정 기준

 ○ 신약 등 협상약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로 구분하며 청구

금액 증가율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하면 협상 대상으로 선정

    

구분 적용 대상

유형  가
(신약)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유형  나
(신약후속)

‘유형 가’ 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 또는 등재 후 4차 연도까지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은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

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또는 10% 이상 & 50억 원 이상인 경우

유형  다
(그 외)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은 약제로서 등재 후 4차 연도

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또는 10% 이상 & 5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추진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8월 기준

협상 품목수(건) 116 227 148 197

재정 절감액(억 원) 345 591 403 655

평균 인하율(%) 5.6 5.5 6.2 5.3

 청구액 증가로‘22년도에 약가 인하된 주요 사례

 ○ (유형 가) 빅타비정 등 4개 동일제품군

연번 약제명 업체명 인하율(%)

1 빅타비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3.5

2 프레비미스정 한국엠에스디 1.5(200mg)
7.5(480mg)

3 올루미언트정 한국릴리 6

4 알레센자캡슐 한국로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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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등 10개 동일제품군

연번 약제명 업체명 인하율(%)

1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한국노바티스 6.7

2 포시가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3.1

3 엘리퀴스정 한국비엠에스제약 2.6

4 킨텔레스주 한국다케다제약 4.1

5 베믈리디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5.8

6 트루리시티 한국릴리 3.0

7 레모둘린주사 안트로젠 4.0

8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암젠코리아 5.0

9 애드세트리스주 한국다케다제약 6.0

10 아일리아주사 바이엘코리아 1.9

 ○ (유형 다) 로스젯정 등 10개 동일제품군

연번 약제명 업체명 인하율(%)

1 로수젯정 한미약품 3.7

2 플라빅스정 한독 4

3 글리아타민연질캡슐 대웅바이오 1.1

4 글리아티린연질캡슐 종근당 1.1

5 아토젯정 한국엠에스디 2.2

6 제미메트서방정 엘지화학 1.2

7 리바로정 JW중외제약 0.9

8 고덱스캡슐 셀트리온제약 4.1

9 아빌리파이정 한국오츠카제약 2.9

10 파미레이 동국생명과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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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 의료정보정책과

13. 복막투석 확대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정보정책과 박은경 사무 (044-202-2926)

○ 복막투석은 환자중심 치료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을 

갖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복막투석 재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병원  이상 의료기  상으로 시범사업 실시(’19.12월∼’22.12월)

  -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 수가 산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상담,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재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재 총 70개소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거쳐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복막투석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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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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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지역복지과

1.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담당자 : 지역복지과 김지나 사무 (044-202-3123), 서은경 주무 (044-202-3126)

○ 그간 사각지대 발굴·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보완대책 수립을 위해 보건

복지부에 전담팀(TF)*을 구성·운영 중으로,

     * ‘복지 사각지  발굴·지원체계 개선 TF(1차  단장, 9.1∼)’

 - 위기정보 수집부터 발굴대상 가구 선정, 지자체 방문·확인, 지원·

연계까지 절차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포함,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만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 앞으로도 일선 복지현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공공인력 외에도 통·이장, 집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통한 발굴을 활성화하고,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4  보험 통합고지서  독 장에 ‘복지로 도움요청’ 방법 안내(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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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자립지원과

2. 2021년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거리노숙인) 국민기초생활제도 신청 경험 7.1%,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보조, (시설노숙인) 장애인서비스 지원 비율 11.6%에 불과

 * 담당자 : 자립지원과 오경희 사무 (044-202-3074),  김지은 주무 (044-202-3078)

○ 주소지가 없어서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운 거리노숙인에 대

하여 긴급복지를 통한 생활비·주거비, 의복·생활용품 등 현물, 

긴급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거리노숙인 사회서비스 이용율) 무료 식 70.4%, 물지원 54%, 

무료진료 36.4%, 편의시설 이용 34% 등

○ 또한, 노숙인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생활시설에 입소한 등록 

장애인과 동일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숙인시설의 돌봄인력 수 확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연 ·의료지원·일자리지원 등.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은 생활시설

입소자에게는 미제공되므로 장애인지원서비스 수혜비율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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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장애인자립기반과

3.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법적의무 미준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자립기반과 박 돈 사무 (044-202-3325), 장애인자립기반과 

윤민  주무 (044-202-3330)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 우선구매 비율달성을 위해 명단공표, 미달 기관 대상 시정계획 

제출 요구, ‘22년 구매실적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적 미달 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공공기관 교육을 지속 확대

하여 의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 미달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이종성의원 표발의, 2020.9.8.)

   -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지원을 위해 우선구매 비율 준수를 

지속 독려하고, 의무구매 비율 상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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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장애인정책과

4.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정책과 이효정사무 (044-202-3287), 장애인정책과 김성 주무 (3289)

○ 일반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도 이용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 장애인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구급차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의료 근성 보장에 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에 지원 근거 있음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구급차 등 이용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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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

5. 사후피임약 등 관련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오남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 (044-202-2402)

○ 남성에 대한 사후피임약 처방 등은 의사가 의학적 판단보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한 부적절한 사례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의료법령 등에 따른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사례는 대면·비대면 진료 모든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으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06 -

< 인재근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

6.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 의심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 조치 및 사전심의 기준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 (044-202-2402), 심민정 주무 (044-202-2409)

○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광고 매체 다양화와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심 의료광고 증가 등에 따라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포함하여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인순의원안(’20.11월), 고 인의원안(’20.11월), 김성주의원안(’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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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정신건강관리과

7.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 리과 강 진 사무 (044-202-3871), 김보은 주무 (044-202-3875)

7-1.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편중이 심각한 원인에 대해 물으

셨습니다. 

 ○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 21개 치료보호기관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수는 2개소(인천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마약류 중독자는 2곳에서 치료받는 실정입니다. 

 ○ 이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 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2. 치료보호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서, 

    * 마약류 독환자 리수당 신설, 국립병원 별도 산지원 

  - 치료보호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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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사업 개요

 ○ (목적)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통원치료 지원 

    * (법 근거) 마약류 리에 한 법률  마약류 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 리법 제40조(마약류 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  는 시ㆍ도지사

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독 여부를 별하거나 마약류 독자로 명된 사람을 치료

보호하기 하여 치료보호기 을 설치ㆍ운 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내용)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21개) 및 치료비(입원, 외래) 지원 

    * 국립정신병원 5개소  시·도 지정 16개소 등 국 21개소 운  

지역 병  원  명 지역 병  원  명 지역 병  원  명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참다남병원 충 남 국립공주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울 산 마더스병원  북 원 학교 병원

부 산 부산 역시의료원
경 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남 국립나주병원
 구 구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경 북 포항의료원

인 천
인천 역시의료원 계요병원

경 남
국립부곡병원

참사랑병원 강 원 국립춘천병원 양산병원
 주 주시립정신병원 충 북 청주의료원 제 주 연강병원

 ○ (지원절차) 자의 신청/검찰 의뢰 → 치료보호심의위원회 → 치료보호

 ○ (예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예산 규모 

(단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27 147 175 250 264 466
 독자 치료지원 72 92 120 195 208 410
 치료보호심사 원회 운 5 5 5 5 6 6
 독 방 홍보 50 50 50 50 50 50

 ○ (실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 

(단  : 명)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환자수 330 267 260 143 280

검찰의뢰 13 5 18 9 1

자의신청 317 262 242 134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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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별 치료실적 현황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병원별 치료보호실적(명)

구분

지역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실 (명)

’17 ’18 ’19 ’20 `21

합계 21개 의료기 (`21.12) 292(`21.12) 330 267 260 143 280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 4 4 3 1

국립정신건강센터 2 - - - 2 2

강남을지병원 지정해제
(18.12.31) 206 136 - - -

부산 부산 역시의료원 2 4 1 5 2 1

구 구의료원 2 2 1 2 - 1

인천
인천 역시의료원 2 - - - - -

참사랑병원 8 29 26 126 71 164

주 주시립정신병원 5 - - - - -

참다남병원 4 - - - 2 2

울산
큰빛병원 지정해제

(19.2.15) 1 - - - -

마더스병원 84 - 35 - - -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 - - - -

용인정신병원 10 1 - 1 1 -

계요병원 10 3 1 9 7 2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 - - - -

충북 청주의료원 2 - 1 2 1 -

충남 국립공주병원 2 - - - - -

북 원 학교 병원 2 - - 1 - -

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

경북 포항의료원 3 -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100 81 62 110 54 107

양산병원 2 - - - - -

제주 연강병원 2 - - - - -

※ 치료보호기 은 ’17년∼’18년까지 23개 기 이 지정·운 되었으나, 2개 기 의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강남을지병원(’18.12.31 지정해제), 큰빛병원(’19.2.15 지정해제)) ’19년부터 21개 기  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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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장애인권익지원과

8. BF인증 의무대상시설인데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시설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상희 사무 (044-202-3307),유재덕 주무 (044-202-3308)

 ○ BF인증 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인증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 

 ○ BF인증 미이행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BF인증시설의 인증

기준 유지·관리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일부 개정·시행(’21.12월)

  - BF인증시설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였고, 미인증시설의 본인증 취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22.5월) 

    * (̀ 21년) 2,665개소(̀16~̀20년 인증시설)  1,145개소 (42%),  (̀ 22년) 815개소 진행 (30%)

 ○ 향후, 정기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미인증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시정명령 등 조치, 인증시설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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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자살예방정책과

9. 자살예방상담센터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자살 방정책과 김지윤 사무 (044-202-3891), 심지혜 주무 (044-202-3894)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는 한 생명과 직결되는 상담으로 상담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의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자격수당 인상 

등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상담원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을 확대

하여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신건강 문요원 자격수당(’22. 10만원) 단계  인상 등 검토

      상담원 기본 : (’22) 255만원 → (’23. 정부안) 260만원(2.1%↑) (vs 일반상담  ’22. 230만원)

  ** 재 상담원 상 정신건강심리상담 연 2회, 힐링 로그램 연 4회 실시 

○ 또한,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입 상담사 교육, 정신질환 

분야별 상담 교육 및 관리자급 대상 슈퍼비전 교육 등을 강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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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 출산정책과

10. 산후조리원의 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 사업 참여 독려 필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출산정책과 조철수 사무 (044-202-3397), 출산정책과 백록담 주무 (044-202-3398)

○ ’22. 6월 기준 493개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며, 매년 60~70개소에 

대해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산후조리원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처분 시설, 신규 시설 등 질 관리가 필요한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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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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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 응급의료과

1. 경기서남 권역 내 인구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리적 분포를 

감안하여, 경기서남 권역에 추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응 의료과 이지연 사무 , 공혜주·우재헌 주무 (044-202-2557, 2553·2559)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별표5)에서 29개 응급의료권역별 1∼3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 등 

의료수요의 변화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 공급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검토 중으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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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 보건산업진흥과

2.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객관적인 

컨설팅사를 통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문제점의 원인·대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산업진흥과 박소연 서기 (044-202-2970), 김수정 주무 (2964)

 ○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략 컨설팅사를 통해 제2차 종합

계획(‘17~’21)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 중에 있으며,

   - 분석 결과에 따른 보완점 등 대안을 마련하여 제3차 종합

계획에 담아 연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학·연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산업별·전략별 분과* 포함)을 운영하여

     * (산업별) 합성, 바이오, 백신, 임상 / ( 략별) 제도규제, 연구개발, 

투자수출, 인력일자리

   -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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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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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정용락 사무 (044-202-2941), 박재오 주무

(044-202-2951)

○ 공익적 목적의 연구과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에,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범위를 R&D 과제가 아닌 일반 

연구과제까지 확대하고 제공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연구자 등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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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 정신건강관리과

2. 마약치료 지정병상 수, 전문의사 수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대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통해 전체적 수요 줄일 필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 리과 강 진 사무 (044-202-3871), 김보은 주무 (044-202-3875)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전국 21개소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중이나, 

  -  최근 치료보호기관 병상 및 전문의사 수가 일부 감소 추세*이고

    * 지정병상 수(개): (’17) 330 → (’21) 292 / 문의 수(명): (’17) 170  → (’21) 132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수도 2개소(인천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에 불과, 다수의 치료보호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 

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 치료보호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

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며, 마약중독치료 전문가도 부족

합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 및 의

료기관 등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 마약류 독환자 리수당  병상 유지 리료 등 신설, 국립병원 별도 산지원

  -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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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병상 및 의사 수 

 ○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병상 및 의사 수 현황

구분

지역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단  : 개, 연도말 기 )

의사 수*
 (단  : 명, 연도말 기 )

’17 ’18 ‘19 ‘20 `21 ’17 ’18 ‘19 ‘20 `21

합계 21개 의료기 (`21.12) 330 414 300 300 292 170 173 161 141 132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5 25 25 25 10 11 11 8 6

국립정신건강센터 2 2 2 2 2 34 38 32 27 24

강남을지병원 2 2 지정해제(18.12.31) 3 2 지정해제(18.12.31)

부산 부산 역시의료원 2 2 2 2 2 2 2 2 2 2

구 구의료원 2 2 2 2 2 4 3 2 2 2

인천
인천 역시의료원 2 2 2 2 2 3 3 5 5 4

참사랑병원 8 8 8 8 8 7 7 6 7 6

주 주시립정신병원 5 5 5 5 5 5 5 5 5 3

참다남병원 4 4 4 4 4 2 3 3 3 3

울산
큰빛병원 12 12 지정해제(19.2.15) 3 3 지정해제(19.2.15)

마더스병원 (지정 ) 84 84 84 84 (지정 ) 9 8 8 7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5 5 5 5 3 3 2 2 3

용인정신병원 10 10 10 10 10 12 12 12 12 12

계요병원 10 10 10 10 10 13 14 16 14 16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0 10 10 10 8 6 8 5 4

충북 청주의료원 2 2 2 2 2 5 5 5 4 3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10 10 10 2 13 9 8 5 5

북 원 학교 병원 2 2 2 2 2 5 4 4 3 4

남 국립나주병원 10 10 10 10 10 13 13 12 12 12

경북 포항의료원 3 3 3 3 3 2 2 2 2 2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200 100 100 100 13 9 8 4 4

양산병원 2 2 2 2 2 7 7 7 8 7

제주 연강병원 2 2 2 2 2 3 3 3 3 3

* 정신건강의학과 문의 수(마약류 독 치료가 어려운 문의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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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별 치료실적 현황  

구분

지역
병  원  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실 (명)

’17 ’18 ’19 ’20 `21 `22.6

합계 21개 의료기 (`21.12) 292(`21.12) 330 267 260 143 280 180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 4 4 3 1 -

국립정신건강센터 2 - - - 2 2 2

강남을지병원 지정해제
(18.12.31) 206 136 - - - -

부산 부산 역시의료원 2 4 1 5 2 1 1

구 구의료원 2 2 1 2 - 1 1

인천
인천 역시의료원 2 - - - - - -

참사랑병원 8 29 26 126 71 164 109

주 주시립정신병원 5 - - - - - -

참다남병원 4 - - - 2 2 1

울산
큰빛병원 지정해제

(19.2.15) 1 - - - - -

마더스병원 84 - 35 - - - -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 - - - - -

용인정신병원 10 1 - 1 1 - -

계요병원 10 3 1 9 7 2 1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 - - - - -

충북 청주의료원 2 - 1 2 1 - -

충남 국립공주병원 2 - - - - - -

북 원 학교 병원 2 - - 1 - - -

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 -

경북 포항의료원 3 - -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100 81 62 110 54 107 65

양산병원 2 - - - - - -

제주 연강병원 2 - - - - - -

※ 치료보호기 은 ’17년∼’18년까지 23개 기 이 지정·운 되었으나, 2개 기 의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강남을지병원(’18.12.31 지정해제), 큰빛병원(’19.2.15 지정해제)) ’19년부터 21개 기  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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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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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 보육기반과

1. 100인 미만 어린이집 간호사 배치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육기반과 장태  사무 (044-202-3593), 강노을 주무 (044-202-3583)

○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의무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를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배치하는 것은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방문간호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린이집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 일부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오산 등)에서 시행중이므로,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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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 사회서비스정책과

2. 사회복지자원봉사자의 상해 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안전사고 방지 홍보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최근 5년간 사회복지자원 사 종합보험 유형별 보상 황(’17~’21) : 생활편의지원 

93건, 식지원 62건, 식사반찬 지원 49건 등 매년 골 , 화상, 낙상 등 사고 발생

 * 담당자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지연 사무 (044-202-3211), 박다솜 주무 (044-202-3214)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의 상해사고 발생 방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안전한 자원봉사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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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 보험급여과

3. 폐쇄시스템 약물전달장치 수가 적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보험 여과 조미라 사무 (044-202-2734), 길성원 주무 (044-202-2740)

○ 폐쇄시스템 약물전달장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여할 의약품 

조제 시 소분 및 혼합 등에 사용하는 수동식 의약품 혼합용 

기구입니다.

○ 해당 치료재료의 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22.7월)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항암제 등 고위험 약제 조제와 관련하여 

마스크 등 재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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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 간호정책과

4. 야간간호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야간간호료를 총액인건비 

인상률 제한에서 제외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간호정책과 김미선 사무 (044-202-2696), 박철우 주무 (044-202-2698)

○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야간간호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사용기준 등을 포함하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19.10월)하였습니다.

    * 야간간호료 수가의 70%이상을 직 인건비(추가 수당, 추가채용)로 사용 해야함

○ 야간간호료의 직접인건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연구를 시행하였

습니다.

○ 이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전산스시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구축 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준정부기관 소속 공공병원의 야간간호료가 해당기관의 총액인건비 

인상률 제한 제외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앞으로 총액인건비 인상률 제한 제외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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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 간호정책과, 공공의료과

5.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방문조산 시범사업 실시와 조산사 

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조산사 양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공공의료과 윤화수 사무 (044-202-2535), 이주언 주무 (044-202-2538)

 * 담당자 : 간호정책과 신지연 사무 (044-202-2692), 최우  주무 (044-202-2693)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방문조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산전후 관리, 

조산을 통한 안전한 출산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현재 취약지역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등 

전문인력을 갖춘 분만 산부인과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만 산부인과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외래·순회진료 산부인과 지원을 통해 

분만 시 인근 거 산부인과와 진료 력  신속한 이송 지원

  - 방문 조산은 산모의 의료인에 대한 수요와 고위험 분만(제왕절개 

포함) 등 응급상황에 대처 등을 고려하면 분만취약지 지원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분만취약지의 산전후 관리에 조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단체와 논의하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조산사면허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1년의 조산 수련 과정을 마친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동법에 따라 조산 수련 과정은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산 수습의료

기관은 4개 기관(강북삼성병원, 서울의료원,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안동성소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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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산 수습 교육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산 수습의료기관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대한조산협회와 간담회 개최(’22.9월)하여 조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동 협회와 양질의 조산사 교육이 

확대· 운영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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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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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 응급의료과

1. 국가 중독센터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응 의료과 정수연 사무 (044-202-2556), 서유진 주무 (044-202-2552)

○ 국가적 차원의 독성물질 감시 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

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 계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화학물질 등록, 유해성 

평가 및 결과 공개 등의 절차를 통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독성물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이를 관리하는 

중독센터의 기능도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역시 중독센터의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으로 급성중독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응급실 기반 중독환자의 사망률 및 유병률 감소를 위해 

치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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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 국민연금재정과

2-1.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 

공급망실사, 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 국민연금은 ’15년 국내주식에 대한 ESG 평가체계를 마련하였고, 

산업별 특성과 기업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1년에 ESG 평가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 제품안전과 소비자보호 등 61개 지표로 개선(기존 52개 지표)

○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업 내·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ESG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가겠습니다.

    * 평가정보의 입수성, 재무성과와의 연관성, 국내 법제도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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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민연금의 ‘투자배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위배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회하는 원칙을 수립해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금의 중장기 수익률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금이 보유 중인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배당정책, 임원 보수, 법령상 위반 우려 등 

  - 중점관리사안에 ‘산업안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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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 사회서비스자원과

3.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 필요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 담당자 : 사회서비스자원과 오지연 사무 (044-202-3254), 유지은 주무 (044-202-3255)

○ 재난 시 동원‧봉사 인력이 구조행위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현행 

「의사상자법」상 지원 대상이 되며, 부상 범위에 ‘정신적 질환’을 

포함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 구조활동과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1급~제5급으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 또한, 의상자의 부상 정도가 악화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부상 등급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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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 정신건강관리과

4. 재난피해자 고위험군 정신건강서비스 실시 관련 근거 규정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정신건강 리과 김 범 사무 (044-202-3872)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 ( 재) 5개 국가·권역(공주·나주·부곡·춘천) 트라우마센터 운

→ 안산마음건강센터·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권역별(경기‧경북) 

트라우마센터 추가 지정 정(’24)

  - 트라우마센터가 재난피해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트라우마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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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 의료자원정책과

5.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시 온정주의 심사 의혹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당자 : 의료자원정책과 김신호 사무 (044-202-2453)

○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처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추천위원 및 직역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 시민단체 추천자 및 의료정책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21년 이후 면허 재교부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20년 87.2% → ‘21년 51.0% → ’22.6월 28.3%

○ 면허 재교부 심의는 대상자가 제출한 개전의 정 확인서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문 등을 위원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 개전의 정이 확인되고 면허취소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이 명확하거나, 불법이득 액이 크지 않고, 추징 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범인 경우 등

  -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은 불승인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기간  무면허 의료행 , 실형 집행, 재교부 불승인 이력 등

○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과정 상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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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 보건의료정책과

6. 엑소좀 화장품 스킨부스터 관련, 시행 의료기관과 부작용을 

조사하고, 의료기관의 홍보영상이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 담당자 : 보건의료정책과 이유리 사무 (044-202-2402)

○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료계·의학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 실태 등을 파악하고 조치 방안에 대해 의원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